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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北1 敎育委w 會 臨時會 開會式

2003 년 9 월 我일 (월 요 일 ) 11시 00분

開 會 式 順 (第 156回 臨 時 會  開 會 式 》

1. 개식

2 . 국 기 에 대 한 경 례

3 . 폐식

(사 회 :의 사 담 당  김 영 구 》

(11■시 00분 개 식 》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⑩ 의사담•당 김영구 회 의 가  개의되겠습니다 .

지금부터 저U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1  시 02분 패 식 )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의 례 가  있겠습니다 .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일동 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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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回 忠淸北逆敎 .f f  칡  m  臨時會

本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9월 22일 《월요일》 11시 02분

議 事 【I 程  (재156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 )

1. 제15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개정 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 계픽 재3회변경계획 안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6. 감사소위원호[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 과 보 고 (의 사 과 장 )
2. 제15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개정 조례 안( 교육감 재 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겨!픽재3회변경개픽안(교육감  제출)
5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개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에산안《교육감 재출》
6. 에산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재의》
7. 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⑩ 의장 이상일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6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저U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 다 .

1. 경과보고 

⑩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

(의 사 과 장  발언대로 나 옴 》

⑩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 장  김용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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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客卜제1차 본회의  ]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

2003년 9월 9 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교육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2003년 

도 행정사무감사게획 숭인을 위한 교육위 

원희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2003년 9월 

13일 교육감으로부터 충 청 북도교육감소속 

지 방공무원 정 원조례 중개 정 조례 안, 2003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획 제 3 희 변 경 계획 안,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 

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 

년 9월 13일 공고 제2003-8호로 저U56회 

충청복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 

하였습니다 .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3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숭 인 의 건 과  집행청으로부

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 정 조 례 안  외 2건을 처리하시 

겠습니다 .

이상으 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과 장  자리로 돌 아 감 )

⑩ 의장 이상일

의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2. 재15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 시 04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 1항 제 156회충청 

북 도 교육위원회임시희희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제 156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 

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놀 

제 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 

안설명을 돌으시고 에 산 • 결산소위원회와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은 의 

안관련 현장방문을, 9월 24일과 25일 양 

일간은 소위왼회 활동을 위하여 본희의를 

휴의하고자 하며, 9월 26일은 저12차 본회 

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과 집행청 제출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하는 위왼 있 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저ᅵ156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읊 선 

포합니다 .

► 참 조 : 의사 일 정 안 (별 첨  1)

(끝에 실음 )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개픽지회 변경계획안

5. 20CB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개세입 • 세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⑩ 의장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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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 06분 》

⑩ 의장 이상일

다 음은 의사일정 저1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 속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과  

의사일정 저1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 

획저13회변 경 계 획 안 , 의사일정 제4항 2003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제 

2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

관 계 관 께 서 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관 리 국 장  발언대로 나 옴 》

•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길입니다 .

존 경 하 는  이상일 의장님, 그 리고 교육 

위원님 여 러 분 !

충북교육이 추구하 는  새로운 지향과 목 

표 가  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 정 활 동 을  펼치시는 의장님 을  비롯한 교 

육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 

서 ,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 조 

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 

읊 드 리 겠 습 니 다 .

첫째,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소속지방공무왼정 

원조례중개 정 조례 안입 니 다.

개 정 이 유 는  교육인적자원 부에서는 지방 

교 육 행 정 시 스 템  전반에 걸쳐 혁신하는 계 

획을 추 진 하 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교육행 정 시 스 템  혁신 계획 

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정부

혁신 지방분견업무혁신팀과의 원활한 연 

계 렵조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 치 •운 영 에  따 

른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됨 

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 도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저作조 중 

한시정원을 6명에서 9명으로 3명 중원하 

고, 부칙에 중원되는 한시정원의 유효기 

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 고자 하 

는 것입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 원 조 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

(■ 에  실음 )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저}3희 

변경계획 안입니다 .

본 의안은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조의 규정에 근거 

한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 산 은  학 

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위하여 창신초등 

학교 외 2교의 다목적실을 교육인적자원 

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7억 6,000만원을 

교부 받아 건립하고, 유치원 공교육의 내 

실을 기하기 위하여 옥산 초 등 학 교  병설유 

치원의 교사롤 독립유치원사로 신측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원거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

I:재156회-재 i 차 론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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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학력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 제천고등학교 기숙사 999m2률 주식 회 

사 부영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천농 

업고등학교의 특별 교 실 과  화장실 둥 900 

m2의 건풀을 증 축 하 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가격은 총 

6교에 52억 2 ,760만원으로써 제천고둥학 

교 생활관 기부채납분 10억원을 제외한 

42억 2 ,760만원을 2003년도 저12회 추가경 

정예 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

[재156회-제1차 본 회 의 ；！

ᅳ 참 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픽제3 

회 변 경 계 픽 안 (별 첨  3)

(■ 에  실 음 》

다음은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 회 

계세입 • 세 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이번 추 가 경 정예산은 저U 회 추가경정 

에산편성 이꾸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 고보조금, 지 방자치 단체 일반회 계부담수 

입과 교 육 비 특 별 희 계 자 체 수 입 을  재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 성 을  위해 노후교실 

개축, 다목적교실 확보, 유아교육시설 및 

급식시설 현대화, 과학교육 활성화 및 실 

업교육 내실화, 교 육 정보인프라 고 도 화 ， 

학교헌장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

조 716억 1 ,400만원에서 3. 於인 379억 

9,200만원이 중액된 1조 1 ,096억 600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 

담수입 297억 4,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 

입 32억 3 ,000만원, 교 육 비 특 별 회 계 부 담  

수입 50억 1 ,50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에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환 

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243억 5,400만원, 

공무왼인건비 1〇억 7,000만원, 교육시스 

템 추진 및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1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 

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교실 

개축비 38억 良 600만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비 게억 5 ,0■ 만 원 , 

다목적교실 신축비 55억 5,800만원, 유치 

원 단독원사 신축비 둥에 73억 8 ,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화 실험 

실과 발명공작실 설치비 11억 3 ,000만원, 

실업교육 내실화 를  위하여 46억 5,300만 

원, 교육 정 보 인 프 라  고도화 를  위하여 25 

억 800만원, 시책사업 추진과 헌장 교육 

활동 지왼을 위하여 18억 100만원, 평생 

교육 지 왼 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자료 착 

충 둥에 4억 3 ,000만원, 지방채 원금 상 

환에 1〇〇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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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 

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 

조금 둥은 교부목적 대로 편성을 하였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 

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 

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 안 대 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율 부탁 

드리 면서 , 이 상 으토 충청 북도교육감소속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조 례 증 개 정 조 례 안  외 2 건 

에 대한 제안설 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

(기 획 관 리 국 장  자리로 돌 아 감 》

►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4 》

(끝에 실 음 》

2003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저!2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 출 제 

2회추가경정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2效及년도충청북도교육 U1특별회계제2회추7 因정 

에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⑩ 의장 이상일

기 획 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방금 제 안 설 명 을  들으신 3건의 안건 중 

충청 북도교•육 김■소속지 빙■공무왼정 왼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중앙정부 내 지 

방분원업무혁신림과의 업무연겨卜협조 둥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 북 도 교 육  

청에 지 방 교 육 행 정혁신관리림 설치 • 운영 

에 따른 밀요한 공무원 3명을 중원, 2005 

년 12월 31일까지 한 시정원으로 운영하도 

록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숭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시정원 6명을 9명으로 조정하려 

는 것으로 개정조 문  내용이 간단한 바, 

조례 심사 소 위 원 회 를  구성하지 아니하 고  2 

차 븐회의에서 직접 처리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

I:제156회-제 i 차 본 회 의 ]

6.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 시 16분 》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 5항 에산 • 결산소 

위원회구성의 건을 상 정 합 니 다 .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제2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심사하기 위 

한 예 산 • 결 산 소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 로  구 성 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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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결 산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은  의장을 제의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별회 계세 입 • 세 출 제 2회 추가 

경정에산안은 즉시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에 서 는  회부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9월 26일 제2차 본회 

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감 사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11  시 17분 )

⑩  의 장  이상일

다음에 는  의사일정 제 6항 감사소위원회 

구 성 의 건 을  상정합니다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소 

위원회 는  의장을 제 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 성 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감사소위원회구성의 건은 의장읊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 

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번 회기 감사소위 원 회 에 서 는  2003년 

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시게 됩니 

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청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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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 

악하고 내년도 에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교육행정 집행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미품한 부분에 대 

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 

구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헤를 모아주시 

기 바랍니다 .

감사소위원회에서 수립된 2003년도 행 

정사무김 '사 계척은 9될 26일 제2차 본회 

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저11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고 

규강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 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 시 19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제156희-재 U 악 본 회 의 ；！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운,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 무 ， 

중 등교육과장 임 통빈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김진성,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 뿌  특

-  의 사 일 정 안 《별첨

-  충청북도교육 감 소 속 지 방 공 무 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 안( 별첨 2)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픽저13회변경계획안(별첨 3》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 별첨 4)

※ 별 책 부 록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 추 가 경 정 예 산 서 안 ( 별책 1》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에산서안 사항별설명서( 별책 2)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겨神法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별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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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回 忠淸北道敎 f/ 죠n 命 臨時會 第 2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1 會 議事局

2003년 9월 26일 (금요일》 11시 00분

議 事  H 程  (제 156회 임시회 재2차 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픽승인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 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픽재3회변경 계픽안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재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픽 승인의 건 (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교육감 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픽재3회변경계픽안(교육감  제출》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개세입 • 세출재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재출》

(11A| 〇〇분 개의》

⑩ 의장  이상일

의 석 율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56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 합 니 다 .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 

께 서는 전국 시 •도  교육감 회의 참석으 

로,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은 전국 시 •도  

기획 관 리 국 장  회의 참석으로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

또 한 , 박상환 교 육 정 보 화 과 장 은  찾아가 

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 관계로, 김핀묵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은  연구학교발표회 참석 

으로 본회의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 

았습니다 .

위원님 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11 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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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 i 항 2003년도행정사 

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 다.

감사소위원회 고규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소위원회 위왼장 발언대로 나옴》 

⑩ 감사소위원회위원장 고규강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교육위원 

입니다 .

우리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승인 요청 

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 명드리 겠습니 다.

본 건의 발의사유는 지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법률 제 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0조 

내지 제 12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 정 감 사 및 조 사 에 관 한 조 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 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주 요 골 자 를  말씀드리면, 김■사의 목적은 

행 정 사 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 실래를 정 

확히 파악, 200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교 육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문제점 둥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 선 하 도 록  조치하며,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 화 • 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 

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톡 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질 17일부터 10 

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그 일정별 대상기 

관은 1〇월 17일 충주교육청, 10월 18일 

영동, 단양교육청, 1〇월 20일 청주교육 

청, 10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행정사무김■사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 

고의 청의,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둥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상으로 2003년도행 정 사무감사계 획 승인 

의건에 대한 제안설 명 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ᅳ 참 조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의 건 (별 첨  5 》

(끝에 실 음 )

⑩ 의장 이상일

고 규강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감사소위원회에서 심 

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 

의 및 토론읊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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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

너i , 이 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 결 하 겠 습 니 다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저U 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 획 숭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하는 위원 있 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저U 항 

2003년 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승인의 건은 원 

안대로 가 결 되 었 음 을  선포합니다 .

2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소 속  지 방 공 무 원  정원 

조 례 중 개 정 조 래 안

(H A j  05분 》

⑩ 의장 이상일

다 음 은  의사일정 제 2항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소 속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을  

상 정 합 니 다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소 속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에  대하여는 지 난  9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히 

제 안 설 명 을  들으신 바 있고, 개정 조문 

내용이 간단하여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하는 위원 있 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 결 하 겠 습 니 다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저1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조례 중개 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충청 북도교육감 소 속 지  방공무원 정 원조 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 결 되 었 음 을  선 

포합니다 .

[재156회-재2 차 본 회 의 ]

3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개획재3회변경개픽안

m  시 粉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 3항 2003년도공유 

재산관리 계획저13회변경계획 안을 상정 합니 

다.

2003 년 도 공 유 재  산관 리 계척 저} 3회 변경 계 

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 

읊 방문하시고 취득에 대하여 관계 관 으 로  

부터 설명을 듣 고 ， 질의 • 확 인한 바가 있 

습니다 .

따라서 질의나 토론읊 생 략 하 고 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 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저13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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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56회-저|2차 본회 의 ]

(모 두  침 묵 》

니L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2003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획저13회 변경 계획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m  시 〇8분》

⑩ 의장 이상일

다 음 에 는  의사일정 저H 항 2003년도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2회 추 가  

경 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 • 결산소위원회 

위 원 장으로부터 심 사보고서 가 제 출되 어 

있습니 다.

에 산 • 결산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저12회 추가경정에산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위원장 발언대 

로 나 옴 》

⑩ 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 

육 위 원 입니다 .

우리 소위원희에서 2003년도 충청북도 

교 육 비 특 별  희 계세 입 . 세 출 제 2 회 추가경 정 

예 산 안 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9월 1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9 

월 22일 제 1차 본희의 의결에 의하여 우 

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심사 

를 하였습니다 .

제안설명의 주요 내 용 은  이미 지난 제 1 

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고서 3쪽의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 리 겠습니 다.

본 추경에산안의 심사기준은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 부 목 적  이 행 과  세출 에 산 의  

합리적 배분 둥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였 

습니다 .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 

조 716억 1 ,382만 7,000원보다 379억 

9,249만 5,000원이 중액된 1조 1 ,096억 

632만 2 ,0■ 원 으 로 , 기정예산액 대비 

3 .5었가 중가되었 습 니 다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97억 4,758 

만 8 ,000원과 지 방 자 치 단 체 일 반 회 계 부 담  

수입 32억 2 ,908만 8 ,000원, 지방자 치 단  

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9억 9,581만 

9,000원, 주 민 • 기관둥부담수입 및 기타 

2 ,000만원이 중액 편성되었으며, 관별 세 

입내역은 보고서를 잠고하여 주시기 바림' 

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287억 3 ,414만 

2 ,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3억 8 ,5敗 

만원, 급여 • 복지에 10억 7,000만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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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정에 13억 1 ,376만 8 ,000원, 기타 경 

비 64억 8 ,876만 5,000원이 중액 편성 되 

었습니다 .

세출에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에 

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본 추 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번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 에 산 안 은  특 별교 

부금, 국고 보 조 금  둥 국가부담수입, 지방 

자치 단체 일 반회 계 부 담 수 입 , 재 산매 각수입 

둥을 세입 재 원 으 로  하여 교실개축, 다목 

적교실 학보, 유아교육시설의 현대화 둥 

체 적 한  교육환경조성, 과학교육 활 성 화 ， 

실 업 교 육  내실화, 교 육 정 보 인 프 라  고도 

화, 교 육 활 동  지원 둥에 중점적인 목적을 

두고 세 출 에 산 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 

다.

이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법적 *사 실  

적 요 건 을  구비하여 합목적적으로 편성하 

였다고 판단됩니다 .

그 러 나  2003년 4월 14일 충청북도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저 소득 병설유치원 급식 

지원 기탁금 1억 3 ,727만 1 ,000원을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시 

급 성 을  이유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 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다 하겠습

니다 .

앞으로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에산총계 

주의 원직 둥을 준수하여 세입이 에산편 

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소득충자녀 중식 및 학비지 

원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 원 대 상  학생 

어1 대한 세심한 배려로 상처받는 일이 없 

도록 당부드립니다 .

다음 심사결 과 를  말 씀 드 리 면 ， 2003년도 

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별회 계세 입 • 세 출 제 2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은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 

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 

수 의 견 으 로 는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조회 

대 시설비 단가를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 

은 학교 규모별 에산편성을 고려하지 아 

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 감 하 자 는  

의건이 있었으나 금회에 한하여 집행시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집행하고 향후 시설 

비 기 준 단 가 률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책정 

할 것읊 촉 구 하 자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끝 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부 족 한  심사자 

료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 

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적 

극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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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재2 차 본회의]

(에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위원장 자리로 

톨 아 감 》

>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 고 서 (별 첨  5 》

(끝에 실 음 》

⑩ 의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 산 • 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 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 

론 을  생략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네, 이 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 결 하 겠 습 니 다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저}4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 특 별 회  계세입 • 세 출 제 2 회 추가경 정 예산 

안은 에 산 • 결산소위원희에서 심사한 대 

로 의 결 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네, 이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 

출 제 2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회에 앞서 집행청에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 49회 전국과학전람회에 우리 도 

에서 18개 작품을 출품하여 최우수 1개 ， 

특상 6개, 우수상 8개 ， 장려상 3개를 획 

득하여 선진 충북 과학교육의 우수 실적 

을 전국에 거양한 데 대하여 김천호 교육 

감님을 비롯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지 

도교사, 그리고 입상자 여러분께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제 84회 전국체 

육대 회 에 서 도  전년도 체전에서 일워낸 메 

달 순위 고등부 전국 3위 이상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 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오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 2차 본회의 산회 및 제 156희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틀 선포합니다,

(11 시 17분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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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룬,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

〇 출석공무원 : 10명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 등 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통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총무과장 김진성, 기픽관리과장 안용균, 학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vj/ I-—f J公호 _1一 |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픽승인의 건 ( 별첨 5)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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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1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별첨 1)

議 事 0 程 (案)

第 156M 忠淸北道敎舍委員會(臨時會) 2003. 9. 22. 〜 9. 26.(5R 間)

R 0寺 附 ■  案 件 備 考

9월 器일(월》 
(11:00)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저U56회충청북도교육위원희(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3. 9. 22. -  9. 26. (5일간)
2. 숭 청 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 계 획 저B 회 변경 계 획 안(제안설명)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6. 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

□  소위원희 활동
〇 예산•결산소위원회
0 감사소위 원회

9월 然일(화》

9월 法일(목》

□  소위원회 활동
〇 예산•결산소위원회 
〇 감사소위원회

□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회

9월 26일(금》 
(11:00》 [ 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 조례 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경계획안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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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의안번호 제 ，M  - /  호

〇] 7̂지 S

연 월 일

2003년 월 일

(제 회)

중 청  북 도  ■ 육 감 소  속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조 조 례  안

제 줄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줄
연 월 엌1一  1크 ti

■ 3 년 f월 /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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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_ 중개정조례안

의안
/  J，i  _ /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09.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 이유

O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 • 
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연계 • 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설치 • 운영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골자

O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 기존 6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9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
〇 증원되는 한시정원 3명의 휴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토 함 

(안 부칙 제2조).

□ 개정 근거

O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7조 
〇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운영 관련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승인 

[교육인적자원부 지교 81413-561 ('03.8.26)]

□ 개정조례안: 붙임

] 참고 사항

〇 신 • 구조문 대조표: 붙 임 
〇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 요약서 : 붙 임 

〇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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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정원조 레중개정조 _ 안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정 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제3조중  "한시정원은 6명"을 "한시정원은 9명"으로 한다,

칙

① (시 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니정원 3명의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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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卜 P
_ i  d  o

I . 신 • 구조문 대비표

^  행̂ 개 정 안

제3 조(한시정원)영 제1 7 조제5 항의 규정게

의한 하시정워은 6 명  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저]3 게 ( 히*시정•웨.》

• "피*니 국짧 J닿̂ -은̂— . 현 ^ *»»*■*••**•**»*



n .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 요약서

목 표

추진방향

단 계 별
추진계획

학교 • 교실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개편 
- 自生的 活方 (VitaHty)을 통한 현장으로부터 의 교육개혁 추진

► 단위학교 컨설팅을 통한 자율운영 체제 확립
- 자 율 성 을  제 약 하 는  법령 • 지침 정비 및 자율성 제고룰 위 한  

권 한  이양 • 위 임 과 제  발굴

- 교 원 의  연 구 역 량  강 화  및 전 문 성  신 장  지 원 과 제  발굴

► 학교 • 교실 중심의 개혁 을 지 원하는 교육행 정 시 스템 구 죽
- 학교 - 씨역교육청ᅳ시 교육청— 교육부 순으로 상향식 조직진단

- 교 육 행 정 기 관 의  기능 • 조 직 개 편 ,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둥  

혔 교육부 ： 정책개빌; 평가 감사 / 시 • 도 : 기획기능 /지역청 : 학교자원 기능

►  지 방 교 육 행 정 기 관 의  효 율 화

-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기 구 ，인력 적정규모 모색

^  연구기관 • 대학 • 컨설팅기관 등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연구 컨소시움" 구성

%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조
# 법령 • 제도 개선과 함께 일선기관의 준비도 및 수용능력

제 T냐  t 1신  추 진 력  극 대 화

1 단계 • 기 능  •조직 진단 연구 컨소시움 구성 및 진단 실시

■  i-m 3 • 지 방 교 육 행 정 시 스 템  혁 신 방 안  마련

된 、세 “ r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제 • 지침 정비 및 
권한의 이 양  • 위임 확 대 를  위 한  법령 개정

학 교 • 교육행정기관의 기 능 • 조직개 편 에  따 른  관련 
법령 및 시 • 도  조 례  둥  개정 주 진

학 교 • 교육행정기관의 

졌 0̂5.3.1 시행 계획

자능• 조직개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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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관계법령 발췌서

〇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9516호)

제 17조(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歎교육감은 총 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 

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 

된다.

④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 • 도의 조례로 정하고，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 •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〇 지방H 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i f 정시행규칙 €51衆 與 ^령 제 ® 회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 • 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 

2- 총 정원을 초과하는 한시정원 소요내역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 산출표

5. 당해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 확보 . 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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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u 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의하고 

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존속기간 만료일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둥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 

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3 》

의안번호 제 ，、스/一그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 제  회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3년 戶월 사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_ 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09. 13. 

제 줄 자 : 중청북도교육감

□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M 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청북도교육

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I
!

□  주요골자  I
O 취 득

구 분 ; 기 관 명 사 업 명 사卜 령: 추정금액 
(천 원》

건 물  i 창신초외 5교 다목적 교실 신축외 5건 5,668 nf 5,227,607

D 제안 근거

〇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〇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 참고 사항

〇 건물 취득 배치도 6부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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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 위 :비 천 원 )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T*" 금액 건수 수량 건수 수君 금액

취

드

계

토지

건물 6 5,668 5,227,607 6 5,668 5,227,607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6 5,668 5,227,607 6 5,668 5,227,607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 I타

토지

5.
양여 건울

7 jEf

토지
6.

교환 건물

7|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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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대 상  재 산 목 특

《단 위 :m• ，천 원 》

재 산 의  표 시
추 정 취 폭 쥐| 책_ A }-

취 육
비 고

기 관 명 구 분  ^ 소 재 지 T  H

가 액 시 기 소 유 자

창 신  초 돨，
(다 목 적 실 》 사 창 동  351 1 ,2 4 2 1 ,1 0 0 ,0 0 0 하 반 기 교 육 환 경 개 선 교 육 감 1 쪽

옥 산 초 (유 치 원  사 》 오 산 리  223 6 85 6 3 2 ,9 5 7 하 반 기 교 육 환 경 개 선 교 육 감 2  쪽

삼 산 초
건 물

(다 목 적 실 》
삼 산 리  1 2 0 -2 978 8 9 0 ,0 0 0 하 반 기 교 육 환 경 개 선 교 육 감 3  쪽

매 곡 초
74 듬

(다 i 적 실 》 노 천 리  M 864 7 7 0 ,0 0 0 하 반 기 교 육 환 경 개 선 교 육 감 4  쪽

제 천 고 건 물
(생 활 관 》

청 전 동  1 4 4 -1 0 999 1 ,0 0 0 ,0 0 0 하 반 기 기 부 채 납 교 육 감 5 쪽

제 천  농 고
(교 실 외 )

동 현 동  1 5 -3 900 8 3 4 ,6 5 0 하 반 기 교 육 환 경 개 선 교 육 감 6  쪽

n 5,668 5 ,2 2 7 ,6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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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신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번 구조
수 량

M
추정^용액 

(천원》
사 유

다목적실 사창동 351 철 콘라엔 1,242 1,100,000 교육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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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산초 건물취득배치도

〇 -，義— 소 재 지 지번 구조 수 량
( nf)

추정가액 
{천원)

사  유

유치원사 오산리 223 5  £_ 5 685 632,957 교육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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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삼산초 건물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번 구조
•사 StT  ■
( nf)

추정 7|책  
{천원) 사  유

다목적실 . 삼산리 120-2 철콘철골 978 890,000 교육환경개선

鑛

- 185



(4 )  매곡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번 구조 수 량 
( m*)

추정가액  
(천원》

사  유

cj•목적 십*—"I *_1 —1 £S£ 노천리 54 ■—* i 1 — f—- 864 770,000 교육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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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천고 건물취득배치도

다 r_，〇T 소 재 지 지번 구조 수 량
( m1)

추정가액 
{천 원 》

생 #과 청전동 1 4 4 - 1 0 ■  코슴경 匕 S 9 9 9 1 , 0 0 0 ,0 0 0

사 유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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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천농고 건물취득배치도

소 재 지 지번 ■__■ •管， 수 량
( m*)

추정가액
m m )

사  유

7ii 入요■"I ■»■"■' S면 ■  코 630 484,050
계단실 JE.S4 ■玄도〇 表_三 〇 15-3

m ms  *_ 45 31,200
화장실 철콘 180 269,400 교육환경개선

물탱크실 철콘 45 50,000
계 900 8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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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의안번호 제 / 、H  아  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제 회》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  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 년  戶월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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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 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2CX33. 09. 13. 

제 줄 자 : 중청북도교육감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放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희계 세입 • 세출 제2희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 의 • 의결을 얻고자 함

T 묘  H 자'

〇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m 억 1,382만 7천원에서 세입 • 세출 예산 

각각 379억 9,249만 5천원이 증액된 1조 1,096억 松2만 2천원으로 편성,

〇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297억 4,758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 32억 2,908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희계부담수입 49억 

9,581만 9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2,000만원을 증액하여,

〇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쌩7억 3,414만 2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3억 83機만€  

급여 • 복지 10억 7,003만원, 교육행정 13억 1,376만 8천원, 기타경비 64억 

8,87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음.

□ 예산안 : 별 책

□ 제안이유

□ 사항별 설명서 : 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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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의안번호 제 156 -  4호

의 결
년 월 일

2003. 9. .
(제 156 회)

2003년 도사정 사무감사계 획 승안 의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J

제 줄 자
i

감사소위원회위원장

제줄년 월일
j

2003. 9.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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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행 정 사무감사계 획 승인의 건

발의 일자 : 2003. 9. 26.

발 의 자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1- 발의사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집 행청에 대한 2003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감사의 목적

중청북도교육정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 

사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도출 

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 

항은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나. 감사기 간 : 2003. 10. 17.(금) ~ 10. 21.(화) /  5일간

다.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1) !〇. m 금) k):oo 충주교육청

(2) 10. 18.(토》10:00 영동, 단양교육청 (2개조)

(3) 10, 20 .(1) 10:00 청주교육청

(4) 10. 21.(화) 10:00 충청북도교육청

라. 감사소위원회 구성 : 의장을 제외한 교육위원 6명

의안
xiSi 저U56-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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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함.

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〇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과장급 이상 공무원 

〇 지역교육청 : 교육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출석일시 및 장소

〇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〇 장 소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장소

졌 붙임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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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3. 9 .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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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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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획

----------------------------------1 근 거 법 령  ....................

〇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O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ii조 

〇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률 실 

시함으로써 교육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도줄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 

화 - 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3. 10. 17.(금) 〜 10. 21.(화》(5일간》

3. 감사대상 기관 (5개 기관》

C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청주교육청 ,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청북도 영동교육청 , 충청북도 단양교육청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사무보조직원 지정

가 .  감 사 소 위 원 회

: 직 위 ; 乂냐ᄋ 명

; 위 원 장  :

1 간 사

위

고규강

깊 남훈

성영용, 송다Hi 이기수, 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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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보조 직원 : 의사국 직원 5 명

- 의사국(과)장, 의사담당，6급 i명, 7급 1명, 4 두보조 에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
! 치- ̂수' i ,

； 일 시 감사대상기관 | 人뇨O  厂 !〇 —

1 i 2003. 10.i 17.(금)10:00 ； 충주 교 육 청 , 77J- 〇 -M〇 고- 거 〇

2 j 2003. 10. 18.(토》10:00 !
영동교육정 j

단양 교육정 ;
영동 교 옥정 '

단양교冬청 :
| 2003. 10. 20. ( f  ;!0：0 0 ； 정주•교육 정 국] 즈 r r  J어

4 ! 2003. 10. 21.(화)10:00 중청북도교육청 |i
|  슛1 본 c  규 으 읽O O  :자 ■一1 〇

6. 감사자료 요구

가 . 2003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서 

나 . 감사 자료요구 내역 : (별 첨 4)

7. 감사요령

7} . 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한다-

나 .  감 사 진 행  순서

진 행 순  서 j 비 ：n

□  감 사 실 시  선언 Ii
I □  위 원 장  인 사

1

흐
! □  증 인 선 서

: □  피 감 사  기 관 장  인 사  및 간 부 소 개

□  주 요 업 무  및 추 진 실 적  보 고

□  질의 및 답변 - 질의 후 정회

[= 감 사 결 과  강평 - 생 략  가 능

=  감 사 종 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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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가.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I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과장급이상 공두원 

C ' 지역교육청 : 교육장，과장급이상 공무원 

나. 출석 일시 및 장소

그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C  장 소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장소

9. 행정사항

가. 4 쪽 (6항)의 요구에 대하여

C . 2003년도 주요업두 추진실적 보고서는 피감사기관별로 13부를,

C  각 위원별 요구서에 의한 감사자료는 전 위원 통합분 4부，위원별 

발췌분 i부씩을,

〇 기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은 13부씩을 작성하여 10. 8 .(수 )까지 

제줄

나. 대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 

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f5T외비공개 자 료  | 표시 제출

다. 감사장 준비

c  좌석배치 : (별 첨i) ‘ 감사장 좌석배치도’ 참조 

C  명패준비 : 위원장, 위원，기관장, 기자석 등 

C 방송설비 : 마이크는 위 원 장 석 • 감 사 위 원 석 • 기 관 장 석 • 발언대에 

각 I개씩 설치

:  녹음준비 : 녹음기 및 카세트 테이프 준비

： 출석대상 공무원 명단 ： (별첨2)서식에 의거 감사당일 감사위 원 빛 

감■야진행 브강김원 좌석에 _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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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 타  지 원 요 청  사 항

ᅭ ^  ^  C： 77J 〇 -̂1_ 〇 〇 ^  〇

-  감사위원 이동용 15인승 버스 1대 지원(2003. 10. 17. -  10

^  붙임 내역

1. (별첨 1) 감사장 좌석 배치도 1부.

2.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서식) 1부.

3. (별첨3) 증인선서문 1부.

4. (별첨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 i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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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감사장 좌석 배치도

< 도교육청〉

위 원 장

담 당 •
보 조 •

위 위

국 장 婦 원 着 寒 kZ
석 乂냐 _ ᄀ

과 장

직 원 위 위

원 원
속 7] 석 석

위

원⑩

줄 입문

⑩

석

■ 발언대

⑩ ⑩ ⑩

양 국 장 석  교 육 감  부 교 육 감

교 육 청 과 장 석

교 육 청 직원 석

⑩

⑩

살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⑩

響

⑯ ⑩

⑩

■

• • •
간 부 석 교 육 장 간부 석

지 역 교 육 청 직원 석

방 청 석

⑩

출 입 문

발 언 대

위 원 장

위

원

석

위
원
석

〇3-ri

원

졌 지역교육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감사장 좌석 배치도

(별첨 1-1)

< 청 주 • 중주교육청〉

C本 ᄆ 당

보 조

두

장셔，ᄀ

스'.

기
서기

기
자
석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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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卜2》

감사장* 좌석 배치도

< 영 동 • 단양교육청〉

도 C4- 〇 〇
보 조

⑩

⑩

국 
과 
장 
:알
훅

7]
석

⑩

暴

⑩

위 원 장
⑩

⑩

繼 ⑯ ⑩

간부석 교육 장 간부 석

지 성교육 청 직원 석

방 청 석

출입 문

교육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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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출- 스! '공• ~무_ -원 던:

〇  기 관 명 :
： ■— ： ： ~~y ~ *"~~1 1 :"™~ -™"™~"™ : ~~ . ~~~~
직 위 i 직 급 I 성 명  ; 비 고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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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선 서

j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2003년도 행

| 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 ^

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
|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i 
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j

2003년 10월 일 ;

기관명 :

선서인 : 직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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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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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위원 : 고규강 위원

L 초등학교 근무년한 근무지역 적용 현황(규정 제8조》: 도교육청 

가. 2001-2003. 8월말 현재까지의 제한년한에 따라 전보된 인원

※ 제 한년한 : 청주시 교장 • 교감 6년, 교사 8년
청원군 교장 6년, 교감 8년, 교사 10년 
청주청원통산 교장 8년, 교감 11년, 교사 13년

나. 제한지역에서 제한년한을 적용하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위표에 의거 별도작성 
하되 비고란에 주된 사유 기재

2. 중등교원 근무제한구역 및 년한적용 현황(규정 제11조》: 도교육청 

가. 2001-2003. 8월말 현재까지의 제한년한에 따라 전보된 인원

제한지 역
제한근무기간 적용 인원

비 고
교 장 교 감 교 사

청주시 명 명 명

청원군

청주，청원통산

※전보예외자는 제외
※제한년한 : 청주시 교장 • 교감 6년, 교사 8년

청원군 교장 • 교감 8년，교사 10년 
청주청원통산 교장 • 교감 • 교사 10년

나. 제한지•역에서 제한년한을 적용하지 못하고 전보된 인원이 있다면 위표에 의거 
별도작성，비고란에 주된 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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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 : 도교육청

{금액단위 : 천원)

M : 합계
구부 ! 2001 2002 2003. 8
1 ᅩ ; 인원 i 금액 인원 금액 인원 O 一] 인원 금액 ;

일반직 ; ：

기능직 i ;
!

계 i i i

4. 각종 수수료 징수현황 : 도교육청，지역교육청

교육청 별 ' 구 부 종 류 j 금액/건 ! 비 고

j 그I등학:a
i입학전형료
1

〇 내신제 전형고교 
〇 과학고，외국어고 
〇 예술고

!
1
i

검정수수료

〇 일반직공무원공개채용 
〇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선정시험 
〇 초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시험 
〇 특수학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〇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〇 고입고졸 검정고시

:

제증명수수료
〇 신원에 관한 사항 
〇 회계에 관한 사항 
〇 기타 공무상 발급증명

정보공개
— r S .

0  공개대상별

※ 대상기간 : 2001 -  2m . 8월말까지 연도별 작성
※각 학교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작성하고 총집계표를 연도별 작성

5. 중등교원 인사지구 및 근무제한년한 적용 현황 : 충주교육청

가. 2001~ ‘功03. 8월말까지 제한년한에 따라 전보된 인원

지구별 교 감 교 사 비 고

ᅪ j  명 명

나 ! !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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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년한
-  가지구 교감 8년, 교사 10년 
~ 나지구 교감 8년，교사 10년
-  다지구 교감 8년，교사 4년

나. 제한지역에서 제한년한을 적용하지 못하고 전보된 자는 위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 
고 비고란에 주된 사유 기재

6. 초등교원 인사지구 및 근무제한년한 적용 현황 : 중주교육청 

가. m i -M B . 8월말까지의 제한년한에 따라 전보된 인원

' 지구별 교 감 교 사 비 고

가 명 명
나

다

졌 제한년한
-  가지구 교감 6년，교사 8년, 동일교 교감3년, 교사 4년
-  나지구 동일교 교감 4년, 교사 4년
-  다지구 동일교 교감 4년，교사 4년

나. 제한지역에서 제한년한을 적용융}•지 못하고 전보된 자는 위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 
하고 비고란에 주된 사유 기재

7.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현황 : 도교육청

(금액단위 : 천원)

군松크
합계 ■ 2002 2003. 8

인원 금액 곳 ofl1그 —1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의 사 국

교 육 국

기획관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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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 충주 • 단양교육청

그 너 1............. _ ________ 2002 2003. 8월
ᄂ 1 희수 인원 회수 인원 회 '수 인원

초등교육공무원 1
중등교육공무원 i

_____________I
1

계 1

9. 관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문책현황 : 영동교육청

구 분 주의 경고 견책 | 감봉 정직 i 해임 •파면

계 !

정기감사
|

부분감사

기강감사
행정지도

기 타

졌대상기간 : 20이〜2003. 8월말까지, 연도별 별지작성

10. 민원(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 도교육청，청주 • 충주 • 영 동 ，단양교육청

민원명 민원신청내용 처리내용 미결(사유기재)

※대상기간: 2001-2003. 8월말 현재
졌민원내용을 위 서식에 요약 정리하고 요구문서와 처리된 공문서 사본 첨부 
※주민 및 학생, 학교 등으로부터 요구된 진정 • 건의 민원

11. 각종 사건 사고 현황 : 도교육청，청주 • 충주 • 영동 - 단양교육청

사건명 사건내용 처리내용 미 결사항

※작성대상 : 경고이상 신분상 조치 관련 사건 • 사고 
※ 대상기 간 : 2001이2003. 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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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일어난 사건 • 사고를 요약 정리하되 관련자료 n 부 제줄 

※사법당국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도 포함

12.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제기된 현황 : 도교육청

사건명 i 업무내용 판결결과 처리내용

I

1

1

졌대상기간 : 200卜 2003. 8월말 현재 
졌위 서식에 요약 정리하되 관련문서 첨부 제출 
※계류중인 소송 자료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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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i o j  〇j ■ :7 _ M •용  으 ! 의_ _  』丄 | ti  1 2  « cu a  nr Tt Z3

1. 초 등 교 사  수급방안 : 도교육청 
가. 2003년 9월 1일 기준 부족교사수와 해소방안 

나. 현재 본도 재직교사의 티… 시도 이탈 방지 방안 
다. 교육청별 기간제 교사수(2003.9.1 현재)

(단위 : 명)

2. 인문계 고교 남 - 여 공학의 남 여 비 율 (2003.9.1 현 재 》： 도교육청
(단 위 :명 )

학교명

학，년)■ 학'생 4 : 남여 비율

비고1 학년 2 학년 ᅲ 3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남 여 나
ᄆ 여 남 여 남 여 남 여 TJ 여

-̂--- 1

3. 교 육 행 정 시 스 템 (NEIS)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 도교육청 
가. 2003년 9월 1일 현재 교육행정시스템(NEIS) 운영현황

교육청 별

교육행정시스템(NEIS) 운영현황

비고
NEIS 체제 

운영 학교수
NEIS, 수기 
병행 학교수

수기 체제 
운영 학교수

초 :지*多~ 고 계 초 중 고 계 초 :ᄌ， '方* 고 계

1
i

!

계 !
!

I
추 1
! \i !

나. 앞으로의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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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천만원 이하 i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중 외부(타 시 - 군》업체 낙찰건수 : 도 
교 육 청 ，청주 • 중주 • 영동 • 단양교육청

(단 위  : 천 원 )

공 사 명
공 사 기  간 

( 〜 부  터 ，〜 까 지 )
예 산 액 낙 찰  액 사 업 자  주 소 비고

j
1

I1
I

※ 대 상 기 간  : 2002-  2003.9.1 현재

5. 학교별 체 육 지 정 종 목 (도 》현황(2003.9.1 현제 ) : 청주 - 충주 - 영동교육청

I 학"il 명 1
t................................  i

학  •생수 지정  종 목 비 고

I !

6. 영동군 관내학교 수해복구 현황(2002년도 ) : 영동교육청

학 교 명 피 해 일 시 피 해 총 액 보구초 o t t
一1 T  O  一！ T3] i복구총'<객 비 고

※미  복 구 분 은  그  사 유 와  대 책 을  상 세 히  기재

7. 초 등 학 교  남 * 여 교원의 비율과 여성교원이 많은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 
영상 문제점 및 대책 : 청주 • 충주교육청 

가. 학교별 교원수
(2003. 9. 1.현재)

학교명
총  교 원 수 남여 비 율 《%) 기 간 제

교 사 수
학교  주소

남
여 1 계 나U 여

1
1

!
|

계

나. 여 성 교 원 이  많 은  학 교 의  경우  교 육 과 정 운 영 상  문 제 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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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위원 : 성영용 위원

L 감사 수감 관 련 자 료 (2 0 0 2 -2 0 0 3 년 도 》: 도교육청
가. 현황(교육위원회, 도의회，국정감사 제외)

— 귿 규 규 굴 一 ^+감사구분— 감 사 중 점 사 ^— 감사기간 감사반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기타기 관

스

~T~

나. 각 감사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요약분 제출 가능)

2. 2004. -2 0 0 8 .  교육여건개선사업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교육여건 개선사업 총괄 자료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증축교실수, 신설학교수,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 포함) 

나. 대상학교별，연도별 학생수용계획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계획 
다. 2004년도 대상학교 시설공사 부지의 타당성 검토여부 및 실적

3. 학교설립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충북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나. 공교육 차원의 대안교육기관 설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4. 연구 • 시범학교 관 련 자 료 (2002ᅳ2003년 도 》： 도 교육청, 청주 • 충주 • 영동 - 
단양교육청

가. 운영계획서 및 연구 • 시범학교 지정현황(주제별，지정주체별)
나. 학교지 정 및 과제선정시 적용하는 기준
다. 연구 • 시범학교 운영시 제공되는 행 • 재정적 지원현황

(운 영 비 ，인사상 우대되는 교원의 범위 및 가산되는 정도 등 포함)
라. 20이년도 및 2002년도 운영결과를 일반화자료로 재구성하여 일선학교에 활 

용한 실적

5. 치코 대 학  어학연수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연수계획 서(2002, 2003년도)
나. 2002-2003년도 연수대상자 선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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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학교명, 직급，성명，연령，성별，전공교과목，티- 국외연수 실적 등 
-학생 : 학교명, 성명，학년, 외국어 의사소통 평가 결과 등 

다. 연수대상 교원 및 학생 선발 관련 집행청 기준 
라. 2001-2003년도 연수결과 분석자료

(교원 활용실적, 학생들의 문화 이해 및 영어능력 향상 정도 등 포함)

6. 경제생활교육 관 련 자 료 (2003년도 ) : 도교육청 
가. 청소년 신용불량자 현황
나. 신용관리，건전한 소비생활 등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교육 실적

1. 학생 상담교육 관 련 자 료 (2003.9.1 현재 ) : 도교육청, 청주 • 충주 • 영동 • 단양 
교육청

가. 도내 상담교사(전담》배치현황

구분 학교 수
배 치 학 교수 자•격(연•수)이수 여부

비고
배 치 미 배 치 이 수 미 이 수 계

초
Jg-

고

계

나. 상담실 운영현황

入ᅡ 여 〇경 BiO t그 〇 —1 H
상담건수

비고
개별 집단 계

(성적, 이성 등 적절히 구분)

※초 • 중 • 고별 별도 작성 
※대상기간 : 2002 -  2003.8월말 현재

다. 상담지도 효과가 탁월, 미흡하였던 사려|(각 3건》

라. 외부 상담기관(단체) 활용 실적 -  서식은 위 “ 나” 번과 같이 작성

- 194 -



8. 고입 • 고졸 검정고시 웅시자 거주지 현황 (2002,2003년 도 》: 도교육청

응시자 거주지 현황
구분 시행년월일:%ᄌ

; o T 충주 i !! 1
1 ! 단양 계

비고

1!j

고입
j

소계 |

|

고졸
!i
i

i
1 계 | l j

합 계 ! !

9. 학생보건관리 관련자료 : 도 교 육 청 ，청주 • 충주 * 영동 • 단양교육청 
가, 2001~2003년도별 초 • 중 • 고별 학생 체격의 변화 추이

-  키，몸무게 등 신체(체격)검사 결과 분석 자료
나. 2001.-2003. 고등학교 i학년 종합검진 결과 분석자료(요약 )
다. 2001,~2003. 학생종합검'진 시범학교 운영결과 분석자료(요약 )

-  초등학교 1학년 . 4 학년， 중학교 1학년

10.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교사 현 황 (2002,2003년》: 도교육청

학교명 성명
퇴직 

년월일
재임용 
년월일

성별
연령 컴퓨터관련자격취득 재임용후 연수

퇴직시 재임용시 년월일 자격명 년월일 연수명

iI

11. 방 송 통 신 고 등 학 교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요건 
나. 도내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2003.9.1현재)

1 ! !
학교명 1 설립년월일 1학급수! 학생수

I ； ；
교직원수

소재지 i
교원 i 사무직 원 |

—------------ 1  ----------------厂"~"~~~!-------------： > •'i ij ； ;
I : ....

； I<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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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통신고 교직원에 제공되는 행정상, 재정상 인센티브 내용 
라. 학생 거주지 현황

(2003.9.1 현자I)

학교명
학생 거주지 현황

비 고 ;
정 주 1 중주 단양 계

厂 〒 —
1

합계 ! '、

12. 신형컴퓨터 보급으로 교체된 컴퓨터 처리 실태 :도교육청, 청주 - 충주 . 영 
동 • 단양교육청 

가. 2003. 신형컴퓨터 보급현황

T、送: 교체대상컴퓨터수
교체

비 고
2003 2004. 이후 계

초 |
교체기 종 :
보급기종 :

：고IT 1
JL |
계

13. 다 목 적 교 실 (강 당 , 체육관 )현황 : 도교육청

학교명 주용도 면적(m야 및 가능한 경기
투자재 원

비고
도교육청 교육부 기타 계

l,000m!
(농구，배구，핸드볼,… 등》

※작성대상 : 1995년 이후 신축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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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위원 : 송대헌 위원

1.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실적(2002,2003년도) :도교육청, 청주 • 충주 • 
단양교육청

가. 학비지원 실적
(금액단위 : 천원)

1
i 년도별
1
!

전체 | 학비지원실적
생활보호대상자수 결식아동수 비고

원아수 |i 인원 비 -%：(%) 금액
! 2002
1...一 .— ..... — 이 .......,

11 2003 i 厂
나.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관련 도교육청 편성 예산서 사본(2002. 2003년도)

2. 독립유치원 현황 및 설립 추진 계획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독립유치원 현황(2003.9.1현재)
(단위 : 명》

|

교육청별| 유치원명

i

건 축 
년월일

여 며 쳐

( m:)
배 정 학급 수용현황

비고
학급수 원必1"수 학급 수 원아수

!
1

나. 연차별 설립 계획 및 선정기준 
다. 병설유치원 전환 계획

3.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대책(최근 장학지도 자료를 중심 
으로 작성) : 도교육청,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

4.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실업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2003.9.1 현계) : 도교육청

가. 실업계고교 운영 체제 

나. 학과개편 실적 
다. 중장기 발전계획 
라. 실업교육발전위원회의 활동 실적

5. 학교 부적응 학생 관련자료(2002,2003년도) : 도교육청，청주•충주 .영동•단양교
公 '혀，〒 정

가. 학교부적응으로 징계받은 학생 현황

，으 니 ! 유형별 학생수 ...一 비고
1소 e I 가출 : 폭 현 i 절도 1 이성 i 지도불응 1 학습태도불량 i 인터넷관련 기타
2002 1 ! i i  ! 1 i

—  2 m  i ! ! i ! i  _ _ _ _ _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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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부적응《집단 따돌림》으로 전학한 학생 수

년도별 전[학 학생수 비고 I

2002
|

2003
!
1

다. 중퇴후 복학생 현황

년도별 복학 학생수 비:H |

2002
1

i

2003 1

라. 학교부적응 학생 지도대책 : 
※작성대상

-  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를,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은 관내 중학교를 대상

으로 작성하되 교육청에 비치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6. 급당 인원수 감축에 따른 초등교원 연차적 충원 겨!획(2 0 0 3 ~ 2 0 0 5 년도) ： 도교 
육청

가. 급당 학생수 감축 연차적 계획 
나. 교원 충원 연차적 계획
다. 부족교원 충원 연차적 계획(신규，복직, 기간제 등)
라. 교대졸업생 유인체제 ''

7. 교과목 상치 교사 관련자료 (2003.9.1 현재》: 도교육청 
가. 과목별 상치 교사 현황

나. 고등학교 선택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 수급의 문제점과 대안 

다. 부전공 연수 계획 
後' 중 • 고별 구분 작성

8. 보건 • 전문상담 • 사서 교사 정원 현 황 (2003년도 ) : 도교육청
가. 정원 및 현원

(2003.91현재)

구분 i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 교사
정원 1
현원 1

부족인원 i

나. 부족교사 충원에 대한 연차적 계획 

다. 추진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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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설학원 운영 관련자료(2003.8월말 현재) : 청주 • 충주교육청 
가. 사설학원(개인지도 포함》현황

(단우I : 개소，명)
! 네세 ! '학원 수 

및정원
입시 오1 국서 사무 고시 음악 1 미술

1 ... 서예 i 속 앰웅변 컴퓨터 정보:기人
처리：시百 독 서 종합 기타

개이 i :
ᅰ :

학원 수 I ：

정원
1
1 M  M

나. 학원 운영 지도 점검 실적
다. 위반사항의 유형과 적발건수
라. 학원 개방시간 제한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

10.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2TO3.9.1현계》: 도교육청
가. 화장실 개선 사항

(단위 : 동)

하교—1  mU~.

급 별

재래식화장실 
사용학교 현황

남/여 교직원 
공동사용화장실 
보유학교 현황 비 고

학교수 XT. 스 ■〇 ~1~ 학교수 | 동수
초 |

'否" 1
고
겨】 |

나. 고등학교 3학년 정규교실 냉방시설 개선 사항

(단위 : 실)

시설명
고3 정규교실

비 3- 1설치 r가 ^  :치

교실 냉방시설 1
_________________ - 1

※도교육청에 비치된 통계자료 활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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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구위원 : 이기수 위원

1. 2003. 9 월 현계 학생문화회관 추진상황 : 도교육청

2. 청주, 충주，제천 등 도시지역의 학생교통사고 현황 및 학교주변 학생통학로 

와 과속방지턱이 없는 학교현황 : 도교육청

가. 학생교통사고 현황(2001.~2003.ai현재)

(단위 : 명)

1 ᄈ 별 연도별
계

2001 2002 2003.9.1 현재

초 사망
부상

:기■方"
사망
부상

고 사망
부상

겨} 사망
부상

졌 작성대상지역 : 청주，충주，제천시 지역

나. 학교주변에 학생통학로 및 과속방지턱이 없는 학교현황(2003.9.1 현재)

(단위 : 교)

지역별(시 )
하교
급별

학생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미확보교
0* 노} Jii | ■

학생통학로 미확보교 과속방지턱 미확보교

초
:고
1T
고
계

^  작성대상지역 : 청주, 충주, 제천시 지역

3. 소규모학교 및 폐교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농촌지역 학생수 50명이하 학교현황(2003.9.1 현재)

교육청별 학교
•3•대 td a

50명이하 학교수 비 고

초
중 i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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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교 실태《2003.9.1현재》

(단위 : 천원)

교육청별

폐교 관리현황

비 고
임대 관리중

용도별

임대수입
폐 교 수 관리비 

지줄금액
교육

.용.-
수련
시설

복지

시설
연구
시설

7] 타 계

4. 최근 3 년간 전염병 발생 및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현황 : 도교육청

교육청 별 구분 학교명 발 병  원 인 조치사항 비고

ᄌ나 Od 技정
X-1 〇 〇

A] •주、
一！ C ，

※대상기간 : 2期1 -  2003. 9.1 현재

5. 학교급식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학교 급식식단 2개교씩 제출

(도시지 역 : 청주, 충주지역 각 1교 /  농촌지 역 : 영동，단양지 역 각 1교)

6. 사 서 교 사  및 환경교과 담당교사 자격증 소 지 현 황 (2003.9.1현 계 》: 도교육청

학교 급 별
교사수 자격증 소지자수

비고
사•서 514

환경교과 
담당교사

사서교사 환경교과 
담당교사

7. 조도 및 소음의 기준미달 학교수(2003.9.1 현재 ) : 도교육청

(단위 ： 교)

교육청 별
학교

학교수 기준미달 학교수 비율(%) Hi 77
급별 조 도 |소  음 계 조 도 소 음 계

u 1 JJ-

초
고 1'方一 ! 1 _______ L —一니
고 i !

! !

계
------------'------- ----1 ■ ........ .

1 !|

핑잉여교실의 기준 미달은 제외하고, 일부미달인 학교는 기준미달에 포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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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 란 싸 이 트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 도교육청

9. 급당학생수 35명이하 조정에따른 소요교실 증축시 신축부지가 없는 학교수 

: 도교육청



□ 요구위원 : 진옥경 위원

(쳤 도 교 육 청  및 지역교육청 파악자료 우선하고, 부족분만 학교별로 제출받아 

학교부담 최소화하여 작성 )

1. 도내 초 • 중 • 고 식중독 발생 현 황 (1 9 99 -2 0 03 .9 월 현 재 》: 도 교 육 청 ，지역교 
육청

※학교명, 피해정도, 원인，조치내용，업체명

2. 2003. 교육부 실시 직영전환 희망학교 조사에 관련하여 : 도 교 육 청 ，지역교 
육청

가. 현행 위탁급식 학교
나. 학부모 여론수렴방식 및 결과(설문조사시 설문지 첨부)
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제공자료 및 회의록

라. 직영전환 유보를 표한 도내학교 위탁급식시설 투자현황
(기투자 시설, 설비 등의 상세내역, 액수，상환 완료 시점 및 근거)

3.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언론홍보를 위해 지출한 액수(2001 〜2003.9.1 

현 계 ) : 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각  항목 공허 영수증 첨부，개인 성명 불요 )

가. 도교육청 기자실 현황

1) 넓이 ( m0

2》집기류 내용(전산기기 등은 기종 및 구입년도，가격)

3》연간 운영비(물품비 상세내역, 냉 • 난방비(전기료 포함»

나. 도교육청 공식언론 홍보비(“ 충북교육소식” 발행 불포함)

다. 교육감 판공비 중 차지하는 언론 홍보비(기자 접대비, 선물비용 포함)

라. 도교육청 실 • 국장 업무추진비 중 지출한 언론 홍보비(기자 접대비，선물비 

용 포함)

마. 시 . 군 교육청 언론홍보비 및 일선학교 언론 홍보비 

바. 기타 언론사 행사 협조 및 후원 내용

4. 국 정 감 사 , 감사원 감사 시정 처리요구 내용 및 이행 현 황 (2000 ᅳ 2003년도 )

： 도 교 육 청 ，지역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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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 군 별 (일 반 회 계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실적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2003년도 실적

나. 2004년도 신청내용 및 액수

6. 2001년이후 도내 실업계고에서 운영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 : 도교육청

7. 진천학생종합야영장 연간 이용 인원 및 내 용 (2002,2003년도 ) : 도교육청

8. 진 천 학 생종합야영장 앞 세금천 수질 개선 운동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도 교 육 청 ，견천교육청

9. 도내 대안학교 운영 현황 및 실 태 (2003.9.1현재》: 도교육청
(학교명, 위치, 종류, 실태, 문제점, 지원계획)

10. 2000 ~ 2003년도별 교단선진화 추진 내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구입기종，액수, 교체연도, 조달청 물품 계약업체 및 납품업체명 
※초，중, 고별 구분 작성

(작성대상 : 교단선진화 예산으로 집행한 물품)

11. 실 습 용  컴퓨터(교단선진화 미 포 함 분 ) 보급 내 역 (2002,2003년도 ) : 도교육 
청, 지역교육청

※구입기종，액수, 교체연도，조달청 물품 계약업체 및 납품업체명 
※초，중, 고별 구분 작성 、

12. 도내 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 관 련 (2003》：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학교별 중식지원 학생수

나. 선정기준

13. 도내 저소득층자녀 중 • 고학생 학비지원 관 련 (2003) ： 도교육청, 지역교육 

청
가. 학교별 학비지원 학생수 

나. 선정기준

14. 2002년도 하반기 이후 도내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실시학교 현황 : 도교 

육 청, 지역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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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교별 앨범 현황(2002, 2003년 도 》: 도 교 육 청 ，지역교육청

※ 교번, 교명， 가격(계, 앨범 또는 CD), 구입자수， 업체명， 사양(쪽수, 내 

지재질, 표지재질, 편집(가)，규격, 제본, 표지면(나), 표지 개인사진 여부《다)
졌 2003년도 계약분 포함

가. 편집 : 매킨토시，사진제판 
나. 표지면 : 금박, 은박
다. 표지 개인사진 여부(학생 개인사진을 표지에 개인별로 넣었는지 여부)

16. 중 • 고등학교 매점운영 실 태 (2003.9현재 ) : 도 교 육 청 ，지역교육청
^  교번， 교명, 운영방식(직영 • 위탁), 계약방식(공개입찰 • 수의계약), i년임 

대료，임대면적, 현 임차인 최초 임대개시일, 임대수입 지출내역(사용처 - 
지출액 명시)

17. 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구 성 현 황 (2003.9.1현재 ) : 도 교 육 청 ，지역교육 

청

졌 위원회명, 성명, 직업, 재임기간

18. 도내 사립학교 시 • 군별 교육청 지 원 금 ，시 • 군별 재단 전입금 현 황 (2003)
. 도 교 ，〒청

19. 도교육청 산하 각급 도서관 구입도서 목 록 (2002,2003년도 ) : 도 교 육 청 ，지 

역교육청

※학교도서관은 제외

20. 도내 실업고등 학 교 별  : 도교육청

가. 2002년도 구입 실험실습기자재 상세기종 및 가격(대체비，수리비 상세내역 

포함，조달업체명)

나. 2002년도 구입 첨단과학개편기자재의 상세기종 및 가격(대체비, 수리비 상 

세내역 포함, 조달업체명)

21.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도교육청

22. 원흥이 방죽 뒤 고등학교 부지 인근 매립 추정 무연고 사체수 및 향후 

처 리 계 획 :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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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요구자료중 동일 사항I 1 8 .  ... ■■黑_ i_  .  ■ —JLJL， •【.. <【—】 - I 【 】

[성영용，이기수 위원]

1. 성인병 질환 학생현황

년도별
학교 
급별

학생수
성인병 질환 학생수

비만 당뇨 … 계

2001

초

IT

고

소계

2002

초
가

고

소계

2003

초
:ᄌ- '寒"

고

소계

[성영용，송대헌 위원〕

2. 교체된 컴퓨터 처리현황

(단위 : 대)

년도별 폐기 매각
재활용 실적

… 합계
자체 증여 * * 소계

2001

2002

2003 !

※조，중,고별 구분 작성
※도교육청에 비치된 봉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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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 정 예산(안)

심 사  보  31 서■ ■ ■ ，_  I •M., ■  | _  ■ 1,1111 8

2003. 9 . 26.

충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207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 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9월 13일，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9월 22일 저1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〇저U 차 소위 원회(2003년 9월 22일)

〇제2차 소위 원회 (2003년 9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얻 

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추가경 정 예산안은 기 정 예산 1,071,613,827천원에서 세 입 • 세출예산 각각 37,992,495천 

원이 증액된 1,109,606,322천원으로 편성한 바,
〇 세입 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29,747,588천원，지방자치단체일반회 계부담수입 3,2然,088 

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995,819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20,000천원을 증액하여,

〇세출예산에 학교교육 28,734,142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385,820천원, 급여 • 복지 

1,070,000천원, 교육행정 1,313,7秘천원, 기타경비로 6,4期,7技천원을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저1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 하였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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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편성  개요 

□  예 산규모

2(X )3년도중정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줄제2회주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액 1,071,613,潔7천원보다  37,992,495천원이 증가한  1,109,606322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 원 》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A  감

비 고
금  액 비 율

1,109,606,322 1,071,613，後 7 37,992,495 3.5% 증

□  세 입 예 산

세 입 예 산 은  국가부담수입  29,747,588천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 계부담수입  3,229,0燃  

천원, 지 방 자 치 단 체 교 육 비 특 별 회 계 부 담 수 입  4,995,819천원, 주민 (기 관  등)부담수입  및 

기 타  20,000천원으로  편 성 되 었 는 데 , 그  관별 재 원 내 역 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

국가부담수입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25,480,201 67.1

국고지  원금 4,267,387 11.2

소 계 29,747,588 78.3

지 방자치 단체 일 반회 계 부담수입

법 정 전입금 798,596 2.1

비 법 정 전 입 금 2,430,492 6.4

소 겨1 3,229,088 8.5

지 방자치 단체교육비 특별회 계 

부담수입

재산수입 4,405,988 11.6

잡수입 589,276 1.5

이월금 555 0.0

소 겨1 4,995,819 13.1

주민(기관  등》부담수입및기타 기 타 지원금 20,000 0.1

합 계 37,992,495 100.0

□  세 출 예 산  • '

세 출 예 산 은  학교교육  28,734,142천 원 ， 문화  및 평생교육  3燃 ，820천원, 급여 • 복지 

1,070,000천원, 교육행정  1.313J 期 천 원 ， 기타경비로  6,4燃 ,7效 천 원 으 로  편 성 되 었 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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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

학교교육

유 치 원 1,491,970 3.9

초등학교 11,344,822 29.9

중 학 교 8,732,791 23.0

고등학교 6,504,0敬 17.1

특수학교 651,479 1.7

기 타학교 9,000 0.0

소 겨1 28,734,142 75.6

문화 및 평생교육 평생교육 385,820 1.0

급여 . 복지

급 여 1,600,000 4 2

•복씨 . 1 생 A 530.000 ᅀ 1.4

소 계 1,070,000 2.8

교육행정

교 육 청 902,202 2.4

지역교육청 168,686 0.5

교육지원기관 242,880 0.6

소 계 1,313,7秘 3.5

기 타경 비

지방채상환 9,150,000 241

제지 출금 7,860 0.0

예 비 비 A 2,669,095 A 7.0

소 계 6,488,765 17.1

합 계 37,992,4效 100.0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〇 시설사업
* 교실개축
* 교육환경 개선
* 다목적교실

* 유치원 단독원사
* 급식시설현대화

24,354,014천원 
3,866,000천원 
7,390,512천원 
5,556,800천원 
1,342,校 1 천원 
2,137,■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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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보수및특별교실 1. 스 천 원

- 전국체육대회시설 450,000천원

• 교직원공동숙소 160,136천원

* 부지매입비 2,20i ，475천원

0  과학교육 활성화 1，130,〇〇〇천원
• 현대화실험실 880,000천원

* 발명공작실 설치 250,000천원

〇 실업교육 내실화 4,654,514천원

• 실습기자재 확충 1，5親 ，223천원

• 첨단학과 개편 555,9이 천원

* 특성 화고 기자재 945,154천원

* 공동실습소 기자재 720,341 천원

• 실고생 장학금 670,585천원

* 실고 차량교체 粉,(XX)천원

• 산업체연수위탁 97,310천원

• 여학생친화적인교사연수 60,000천원

〇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2,507,388천원

• 실습컴퓨터 보급 9 1 2 ,8 ,천원

• 전산보조원 임용 836,000천원

• 신 전자문서시스템 758,588천원

〇 교육활동 지원 1，877,630천원

* 영재교육 ‘ 花,334천원

* 연구시범학교 운영 34,(於0천원

* 교 수 -학 습 지 원 센 터 운 영 242,880천원

• 제7차교육과정 연수 • 홍보 63,500천원
. 유아 « 톡 수 I 육 :란：寒- 我,敬0 천원

• 저소득층자녀 지원 692,258천원

* 학교급식 지원 278,550천원

• 도서확충 및 특별활동 지원 410,000천원

- 교원연수 11,308천원

•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13,000천원

〇 평생교육 지원 429,508천원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4,820천원

• 디지털자료실 장비 21,688천원

• 가족동요제 지원 3,000천원

〇 인건비(봉급조정수당 ) 1,600,000천원

〇 지방채상환(원금 ) 10,0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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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著합이 ： i

금번 2003닌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에입 • 세 #  내2회 추가성정 예산안은 목 *|교  

부 금 •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교실개축, 다목적교실 확보，유아교육시설의 현대화 등 괘 

적한 교육환경조성, 과학교육 활성화，실업교육 내실화，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교육 

활동 지원 등에 중점적인 목적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번 추가경 

정 예산이 법적 • 사실적 요건을 구비하여 합목적적으토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그 러 나 , 2003 년 4월 14일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병설유치원 급식지원 

기탁금 1억 3,727만 1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이 
유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다 하겠음.
앞 으 로  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세입이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 저소득층자녀 중-니 잇 이시 

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세 심 한  배려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림.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조회대 시설비 단가를 일률적으로 편

성한 것은 학교 규모별 예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 

자는 의견이 있었으나，금회에 한하여 집행시 학 교 규 모 를  고려하여 집행하고 향후 시

설비 기준 단가를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책정할 것을 촉구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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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 이  심 사 결 과 를  보 고 합 니 다 .

2003 , 9 . 26 .

위 원 장  

간  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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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回 忠淸北道敎育委H 會 臨時會 第 1 號

豫 算 • 決 算 小 委員會

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的년 9월 22일 (월요일》 11시 48분

議 事  0 程  (재156회 임시회 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_______________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iiai 48g  n m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에산• 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 

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 

행하도록 하겠으니 렵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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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⑩  이기수 위원

성영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⑯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 로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

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 

대》

•  위원장 성영용

너무 중책을 맡게 되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 

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 

겠습니다.

2 . 간사선출의건

( l l A f  50분)

⑩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놀 추천하여주시기 바립"니다.

⑩ 김남운 위원 

이기수 위왼을 주천합니다.

•  송대헌 위원 

찬성입니다.

⑯ 위원장 성영용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⑩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되어서 소위원회 위원장님 

을 보필해서 예산• 결산소위원희가 원만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52분 》

⑩ 위원장 성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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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편 의상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 

도록 하 겠습니다 .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9월 24일, 2 
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제 2희 추경에산안 

을 심 의 하 려 고  하는 것입니다 .

이 러 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없습니다 . ” 하는 위원 있 음 》

이 의 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 

이 제 의 한  대 로  가 결 되 었 음 을  선 포 합 니

다.

ᅳ 참 조 : 의 사 일 정 안 (별 첨  1)

(■ 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 로  마치고 9월 

24일 10시 저12차 소위원회에서 금 년 도  제 

2회 추경에산안 세부심사에 들 어 가 도 록  

하겠습니다 .

제 1차 에 산 • 결산소위원회 산 회를 선포 

합니다 .

감사합니다 .

(11A| 53^  산 회 )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이기수,

위 원 고규강, 김 남 * , 송 대헌,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2 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픽관리과장 안용균 .

M ¥  록

-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 사 일정안(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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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回 忠、淸北道 l i W 좌 i #  臨時會

豫 算 • 決 算 小 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9월 M 일 (수 요 일 》 10시 00분

議 事 日 程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예산 •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 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에산안

附議된 案#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 회계세 입 • 세출재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⑩ 위원장 성영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결산소 

위원회 개회롤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저}2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1. 2003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세출재2회추가경정에산안 

⑩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 특별 회 계세 입 * 세출제2회 추가경 정 예 산 

안읊 상정합니다.

먼저 본 에산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 

획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똑 하겠습니 

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기픽관리과장 안용균 

기 획 관리 과장 안용균입 니 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사업설 

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6회-제2차 에 • 결 산 소 위 원 회 ]

► 참 조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 회 의 (별 책  3)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⑩ 위 원 장  성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본 추경에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순에 따 

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님 좌석순에 따라서 고규강 위원님 

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사항별설명서에 125쪽하고 주요사업설 

명자료 119쪽 충주 금릉초등학교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새로이 부지 매 입 비 로  20여 

억원을 계상하여 변경전 부 지 매 입 비 와  우 

선은 중복투자 헌상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원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헌 부지에 대한 구 

체적인 처리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되는데 집행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기획관리 과장 안용균입니다 .

위친님도 아시다시피 충주의 금릉초등 

학교는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부지의 어 

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다시 위치를 변경 

했습니다 .

이에 따라서 다시 계획된 부지를 위해 

토지 매입비를 20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 

니다 .

그런데 처음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매 

입된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원칙을 따지면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거률 변경된 부 

지매입비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재 기매입된 부지 위치가 사실은 위치가 

좋습니다 . 그래서 일단은 기매입된 부지 

는 매각을 할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건 

지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 

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위치가 변경된 부지때입에 

소용되는 경비 20억은 사실은 자체 재원 

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

기매입 부지의 결정은 좀 저 희 가  신중 

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고 위원님들께 보 

고 드리겠습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지금 기매입된 부지의 타당성이 전망이 

좋아서 그냥 놔두는 거에요? 뭐 또 다른 

시설을 하려고 놔두는건가?

⑯ 기 획 관 리 과 장  안 용 균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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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 를  들어서 아 직 은  요 원 한  얘 기 가  되 

겠 습 니 다 마 는  충 주  지 금  시 교 육 청 이  가지 

고 있 는  위 치 가  사 실 은  언 제 가 는  다 른 데  

로  옮 겨 야  될 형편에 있 습 니 다 .

그 래 서  충 주 시 교 육 청 하 고  거 기에 도서 

관이 같이 있는레 그 시 설 을  옮 겨 야  될 

형 편 에  있 고 , 또  한 가 지 는  충 주 에 는  사실 

은  지 금  학 생 들 이  사 용 할  수  있 는  어떤 

문회•공간이 없 습 니 다 .

그 래 서  그 런 데  사 용 할  수  있 는 게  되 는  

데 다 만  거 기 에  소 요 되 는  그 런  건축비 에 

산  확 보 가  어 렵 기  때 문 에  당 장  추 진 이  어 

렵고, 그 블  위해서 부 지 를  미리 확 보 해  

능 는  차 원 에 서  저 희 가  이 번 에  다시 바 람  

직 하 지  않 나  생 각 하 고  있 습 니 다 .

⑩  고 규 강  위 원

다 음 은  사업 별설 명 서  148쪽  주 요 사 업 설  

명서 121쪽  삼 산 초 등 학 교  단 독 원 사  시설 

비 토  4 억 2 ,92 4 만 3 ,000원 을  계 상 을  했 다  

가 추 경 에  동 액 을  감 액 해 서  예 산 운 영 에  

대 한  신 뢰 감 을  떨 어 뜨 린 다 고  생 각 되 는 데  

설 명 자 료 에  보 면  도 시 계 획 상  중 측 불 가 라  

는  사 유 를  달 고  있는데 증 축 계 획 서  도시 

계 획 에  대 한  자 료 를  검 토 했 어 야  된 다 고  

보 는 데  제 가  생 각 하 기 에 는  그 거 를  검 토 롤  

안 하 고  이걸 세 웠 던 가  거 기 에  대해서 구  

체 적 으 로  말 씀해 주 시기 바 랍 니 다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기 획관리 국장 이 장길 입 니 다.

본래 당초에 저희들이 삼산초등학교 단 

독원사률 짓기 위한 위치가 현재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2충에 증축을 할 계획으로 

에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설계에 들어가 

서 도시계획원을 떼어 보니까 이것이 도 

시계획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중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은군하고 렵의한 결과 2005년 

도에 도시계획을 학교에서부터 조금 학교 

쪽에서부터 떨어진 쪽으로 도시계획읊 변 

경할 계획을 구두로 렵의롤 받고 부득이 

사업 자체를 2005년도토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고 

규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 

전에 에산성립 전에 그 도시계획원을 떼 

어서 그거롤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실수 

가 없었을텐데 그런 아쉬음이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주로 학교설계 과 

정에서 도시계획원을 Ep기 때문에 이런 

다소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⑯ 고규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쪽 주요사업설 

명서 51쪽인데 학생흡연에방 교육사업비 

로 국고에서 6,000만원, 지방비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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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합계 1억 2 ,0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함 

에 있어, 통상적으로 국고사업에 지방비 

를 함께 투입할 경우에는 사업집행 후 잔 

액이 다소 발생했다 그래도 반환하는 경 

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 는 데 ， 요번 추 

경예산안에 거의 8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반환하고자 계상했는데 그 사유가 된지? 

주요사업설명서 51쪽, 사항별설명서 53

져딱.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교육국 장  김전원입니다 .

내 용 말 씀 을  드리겠습니다 .

지 금  말씀해 주신 질의해 주신 그 내용 

에 관해서 2002년도 예산이 1억 2 ,000만 

원 중에 국고가 6,000만원, 자체가 6,000 

만원해서 사업을 해서 1억 428만원을 집 

행하고 잔액이 1 ,572만원이 발생을 해서 

보 건복지부에 저 희가 정산서를 제출을 했 

습니다 .

전액 사업을 한 다음에 따라서 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7敗 만 원 을  반납하도록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 

는데, 지 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국고로 

받은 782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정산하기 

이전에 더 흡연예방교육에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야 될텐데,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서 할 적에는 충분히 다 

쏠 것으로 에상했습니 다 마 는  운영하 는  과 

정에서 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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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1 억 2,000 

만원이 모두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 

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 

다.

⑩ 고 규 강  위원

근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비 

를 투입할 경우 대개 반환을 안하는데 지 

방비 6,000만원 투입을 하고 국고에서 

6,000만원 왔는데 국고는 반 환 하 고 ， 지방 

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 건데 국고만 반환 

하는 경우가 대게는 없는 건데 이게 .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1억 

2 ,000만원 중에서 잔액 발생한 것이 

1 ,572만원이 발생읊 했는데 그 중에 국고 

에 해당되는 786만원만 반납하고 저희 지 

방비에서 들어간 780만원은 저희 지방비 

로 다시 금년으로 넘어와서 저희 지방비 

에 포함을 해서 지 금  훨■용이 되고있습니 

다 .

⑩ 고 규 강  위원 

이상입니다 .

⑩ 위 원 장  성 영용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김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⑩ 김 남 운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

저도 몇 가지 준비 했습니다마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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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고규강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

첫째가 사항설명서 90쪽 지방채 상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명 에뢰 직수당, 학교통폐합, 학교신 

설 둥에 소요되는 투자재 '왼 부족으로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개 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 기채한 금액이 

약 1 ,12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현 재 까 지 는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 

담해 오고 있어 우리교육청 자체 부담은 

없었던 것은 퍽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 상환한 이 

자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를 교육부에서 감 

안하여 주었기 때문에 시중 이자율이 낮 

은 현재의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 

을 것 으 로  생각이 됩니다 .

그 러 나  매년 기채상환에 대한 상환계획 

에 따 라  상환하여야 함에도 지나치게 많 

은 금 액 을  조기상환 함으로써 혹시나 어 

느  시점에서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없 

어진다면 우리교육 재 정 운 영 상  이자수입 

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채 조기상 환  재 원 으 로  당초 예산에 

86억 5,000만원이 편 성 되었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또 다시 1〇〇억원읊 기채상 

환하는 예산으로 편성한데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까지 상환하고 남은 기채 잔 

액은 얼마이며 이자율은 몇 %인지 시중은 

행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둘째, 이번에 편성되는 100억원까지를 

상환할 경우 연도별 기 체 상 환 계 획 보 다  얼 

마를 조기상환하게 되는지 밝허주시고, 

이번 예산편 성 과  같이 조 기 상 환 을  하게 

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원 금 이 자 는  교육 

인적자원부로부터 계속하여 지 원 되 는 지 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⑩ 기러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저희들이 기채 잔액은 총 1 ,120억 

8 ,000만원의 원금 중에서 상환액이 669억 

7, 7■ 만 원  입니 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1〇〇억을 포함해 

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에 산 을  제외하 

면 569 억 7,700만원을 상 환 을  했고 원금 

잔액은 451억 정도 됩니다 .

요거는 지금 100억을 요번에 편성된 것 

읊 갚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451억 갚지 

않으면 551억이 되 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이자율은 지금 시중은행금리 

1년 정기에곰 계산으로 3 .85%가 평균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재특상 

환이 자율은 3. 58%입 니 다.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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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재무부 쪽에서 저희들이 에산을 

기채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채상환 

조기 분은 저회들이 당초에 2003년도까지 

갚아야 될 금액이 총 298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환한 것이 569억 

7,7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 추가한 것은 569 

억 7,700만원에서 298억을 제외한 나머지 

가 조기상환 분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 

니다 .

그 다음에 지금 기채상환을 조기에 하 

는 이유와 원금이자에 대해서 국고의 지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 

희들이 교육부로부터 관리국장회의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또 감사원에서 지 

난번에 저희들한테 실태조사쁠 하고 갔을 

때에, 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는 우선적으로 기채를 상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교육위원님 들 이 나  도의원들도 

결산감 사  시에도 기채가 많은 것에 대해 

서 상당히 염려률 해주셨습니다 .

아울러 저희들이 2002년도 세계잉여금 

이 약 한 900억원이 넘다 보니까 가급적 

위원님 들이 세 계 잉여 금을 플이 리•는 그 런 

취지에 따르고 또 정부시책에 따르기 위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100억 

을 기채상환자금으로 다시 편성했다는 것 

을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는 지금 계획대로 한푼

도 되지지 않고 전액 국고로써 받고 있음 

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⑩ 김 남 운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100억원을 갚게 되면 

은 남은 총 잔액이 451억 정도 남는다고 

했죠?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

⑩ 김 남 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환계획은 매년 한 100 

억원씩 갚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⑩ 기 획 관 리 과 장  안용균 

기획관리 과장 안용균입니다 .

지금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요번에 100 

억 상환하는 것은 국고에서 기채상 환 금 으  

로 96억 1 ,278만 3 ,000원이 교 부가 되어 

서 그 교 부 금 에 다 가  자체 재원 3 억 8 ,000 

을 플러스해서 100이 돼서 상환하는 것이 

고, 앞으로 매년 100억 정도가 상환될 것 

으로 에정읊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예. 알았습니다 .

두 번째로 시설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시 설 사 업 현 황  여기에서 관계되 는  건데 

조 회 대개축과 지붕시설은 신설학 교 도  아 

닌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규모나 학 

생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 원 되 고  있 

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 리 도 록

⑩ 김 남 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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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

첫째, 금년도 1차 추경에서 조회대개축 

과 조회대 지붕시설 학교가 1차 추경에 

청주 율량초 지붕공사, 충주에 주덕초, 

오 석 초 ， 가금초 그 다음에 옥전 청산, 영 

동에 황간, 단양의 대상초가 조회대 개측 

공사롤 했습니다 .

그런데 큰 학교나 적은 학교 오 석 초  같 

은 데 는  학생수가 74명, 가금초는 학생수

가 60명입니다 .

이번에 2차 추경에 조회대에 대해서 올 

라온 예산이 청남초등학교 32학급에

1 ,198명 그 다음에 진천 성임 '초등학교 7 

학급에 95명, 단양 대가초등학교 5학급에 

48명 이렇게 소규모 학교에도 일률적으로 

2 ,210만원씩 조회대개촉 자금이 나갔습니 

다.

근데 이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조회대 

규 모 가  일률적으토 에산이 2 ,210만원씩 

나간 그 이유를 말씀해 주 시 고 ， 두 번째 

로 학생돌 은  뙤약볕에서 활 동 하 고  있고 

학 생 수 가  60명밖에 되지 않는 소 규모 학 

교의 경우 워가 뭐보다 큰 격인 조회대와 

또 거기에 곡 지붕을 리 워 야  되는지에 대 

해 서 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조회대개축에 2 ,210만원씩 책 

정된 산출근거와 조회대 규모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 리 고  네 번째토 2003년도에 투입된

총 금액을 말■씀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 

다.

제가 보기에는 충주 오 석 초 등 학 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조그맣 고  운동장도 아주 

조그망습니다 . 이런데에 2 ,210만원이라는 

조회대를 과연 거기다가 건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몰론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 

교에서는 이것이 펄요 하 겠 습 니 다 마 는  어 

떤 근거에 의해서 2 ,210만원 조회대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 

해 주세요 .

⑩ 위 원 장  성 영 용

답변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 

할 동안 다른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⑩ 김 남 분  위원 

예 . 좋습니다 .

이상입니다 .

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예.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

김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조회대 관련사항은 자료정리해서 바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⑩ 위 원 장  성 영 용  

이상입니까?

김남훈 위원님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다음 송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있다가 해 주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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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송 대 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

2003년 제 2회 추경예산편 성 개 요 를  보면 

중점적 으 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과학 

교육 활성화, 실업교육 내실화,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교육활동지원으로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

재 원 을  저U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으 로  편성이 

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 보 조 금 , 

지 방자치 단체 일 반희 계부담금, 교육비 특 

별회계 자체수입 등 기정에산 1조 716억 

1 ,400만원에서 3 .5%인 379억 9,200만원으 

로 알고 있습니다 .

가 뜩 이 나  경제가 어려운 우리나 라  실정 

에서 재원의 마련도 중 요 하 지 만  그에 못 

지 않게 각종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 

석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공정한 배 

분은 재왼마련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

첫 째 ， 재원면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년도 특별 교 부 금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⑩  기 획 관 리 과 장  안 용균

기 획 관리 과장 안용균입 니 다.

사 실은 저 희가 금액을 잘 모롭니다 .

⑩ 송 대 헌  위원

잘 모르면 차무로는 알 수 있습니까?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있 

는 길이 없습니다 .

⑩  송대헌 위원

그러면 각 시 • 도에서 는  전허 교육인적 

지원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 교 부 금 을  국 

가예산인데 모 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⑩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는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총액인 

데 사실상 그것이 내국세 총액의 1000분 

의 13을 교육 예 산 으 로  받아서 그 1000분 

의 13중에서 11분의 10은 보뿜 교 부 금 으 로  

저희들한테 그 냥  총액으로 주고, 11분의 

1를 가지고 교육인적자부검 부총리께서 

각 시 • 도의 현안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 

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는  우선 풍수 

해가 난다든가 해서 주 기 적 으 로  주는 것 

하고, 주로 저희들이 요 구 하 는  특별사업 

들 강당이라든가, 도 서 관 이 라 든 가 , 사립 

학교개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총 저 

희들한테 오는 규모가 연간 한 180억 내 

지 160억 정도됩니다 .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이 162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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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예산총액이 내국세가 어느 정도 

걷히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금액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  송대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세부적으로 총액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현%은 알 수 있 

죠. 2002년도에도 지금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에  실음》

그리고 뒤에 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는 우리도의 특별교부금은 주로 주요사 

업계척페이지 6쪽, 7쪽을 보니까 지방교 

육채상환이 라든가, 교실개축, 다목적교 

실, 교사보수, 특별교실 현안사업 수리에 

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라 

든가, 도서관의 활성화라든가, 실고기자 

재확충, 급식시설, 단설유치원 설립 둥 

정책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암니 

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 

다마는 그 중에서 다목적교실하고 단설유 

치원 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준비했습 

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선 족별교부금이 구체적인 질문에 들 

어가기 전에, 교육인적지원부가 시 • 도에 

배분한 지난해에 한 160억 우리 충북에 

왔다고 하는데 그 배부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 

로 말씀을 해 주세요.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일어나는 업무이 

기 때문에 저되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 

는 것은 지금 교육인적지원부에서 저희들 

이 보통교부금을 배정을 할 때에는 전전 

년도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에산이 짜여집 

니다.

그러면 그 에산을 배부롤 하는데 그 에 

산규모에 준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바란 

스툴 맞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 

니다마는, 그것이 장관님이 볼 때에 어떤 

특정지역에 큰 대단위 사업이 있다든가 

또 풍수해가 나가지고 그쪽 지역에 재해 

대책본부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이 너무 적 

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투 

자되리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또한 아울러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하는 경우에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영구히 쏠 수 있는 시설 둥은 체육회를 

통해서 가지 아니하고 직접 오는 경우도

(제 156회-제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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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16개 시 • 도의 어느 

정도의 바란스는 맞추데 그런 특별한 사 

정을 고려해서 배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

⑩ 송 대헌 위원

여L 잘 알겠습니다 .

우리 도에 금년에 온 교 부금 요번 추경 

에 교부금의 주요편성 내역을 아까 다른 

것 매고요, 다목적교실하고 단독유치원의 

자 료 하 나 만  매봐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다목적교실 신축비 한 50억 5,800여만원, 

유치원 단독신축비 73억 8 ,000만원 그 외 

에도 자료에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다목적 

교실 매부대상학교를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걸 빼 보 니 까  우리 창신초가 11억 1 ,000만 

원, 대제중학교가 9억 8 ,000만원, 매곡초 

둥 학 교 가  7억 7,000만원, 영동에 있는 영 

신 중 학 교 가  8 억 6,000만원 또 다목적교실 

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유치원 단속원사 

신축비 를  보니까 남산초등학교가 3 억 

7,100만원, 옥산초가 6억 3 ,600만 원 ， 삼 

산초가 8 억 9,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 

어 있습니다 .

우리 이걸 어제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위치라든가 또 규 모 라 든 가 ， 예산이 

라•든가 학인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

그리고 또 유치원원사에 단양초도 있네

요, 단양초도 3억 3 ,400만원 이 렇게 되어 

있고 운호중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비 그 

것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첫째, 다목적교 

실과 유치원 단독원사 대상학교 선정기준 

은 무엇으로 선정하셨는가 묻고 싶습니 

다.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기 획 관리 과장 안용균입 니 다.

단설유치원 경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을 

독립시켜서 단설로 할 수 있는 학급수가 

가능한 유치원을 저희가 산 정 했습니다 .

독립유치원이 가능한 유 치 원 읊  선정을 

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드 렸습니다 .

예를 들면 단양같은 경우에는 단양초등 

학교 유치원과 상진초등학교 유치원이 통 

합읊 해서 단양초등학교에 단설 유 치 원 을  

설립하는 것으로 애기가 되어 있는 것이 

고, 충주의 남산초등학교는 현재 있는 병 

설유치원을 갖다가 시설을 보 완 하 고  학급 

을 늘려서 단설유치원으로 독립 시 켜 려 고  

하고 있습니다 .

다목적교실은 다 목 적 실 은 .. . . .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목적실은 저희들이 도내에 전체 지금 

확보율이 30%입니다 . 총 학교 448개 물론 

병설학교 빼고 448개 학교 중에서 135개 

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30%인데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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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가장 이율이 높은 곳이 옥천으로 한 

45% 정도가 다목적실이 있고 제일 낮는 

곳이 청원입니다.

요것이 저희들이 학교수가 적은 군은 

학교수가 적다보니까 다목적실 몇 개만 

지어도 %가 올라가고, 비근한 에로 학교 

수가 탄은데는 또 다목적실을 몇 개를 더 

지어줘도 %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 

에 %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는 학생 

수롤 고려하고 지역과 초 • 중 •  고등학교 

또 공립 • 사립읊 검토를 하되 그 인근에 

있는 다목적실 돤■계도 저희들이 좀 고려 

롤 해봐서 이것을 정합니다마는, 지금 송 

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객관 

적으로 이렇게 선정하기는 저희들도 상당 

히 어려워서 요거를 매번 선정할 때마다 

실무자들과 또 교육감■님이나 부감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해서 선정도 됩니 

다미■는, 저희들이 가곱적이면 공립과 사 

립 그 다음에 지역별, 학생수별을 고려해 

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앞으토도 계속 이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 다.

⑩ 송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좀 

분명한 답을 하나듣고 싶어요.

우리 본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은  

노력을 다목적교실 유치를 위해서 노력울 

하고 있고 그걸 또 본 위원도 고밥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거 

름' '■■리■서 아까 모두에 충청북도에 특별 

교부금으로 배부되는 총액이 얼마정도 되 

느냐도 물어보고，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도 몰어 

본 배경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은 그걸 제가 여뤄봤던 부분인데, 그 부 

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 • 군에 따라' 

서 국회의원 출신구에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 • 군들이 다목적교실의 분포상 

황이 차별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있는 나온 시 • 군하고 없는 

시 • 군하고 차별이 나요, 여기서 단도직 

입적으로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따오는 

특별다목적교실의 예산이 연간 총액 충북 

에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의 총액에 포함이 

되는가 영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걸 제외 놓고 그분들이 노력해서 따온 

부분을 제외 ■놓고, 매년 학교수나 학생수 

에 의해서 각 시 • 도에 배분한 특별교부 

금은 변동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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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와야할 총교부금 특별교부금속에 

그 부분들이 노력한 부분이 포함되어서 

되는가, 사실 포함된다고 그러면 그분들 

한테 고맙고 아주 많이 따주셔 하는 노력 

할 필요없고 그렇다면 포함된다면 우리 

교육감•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 

요를 따져서 필요한 곳에 시 • 군간 국회 

의원이 있든 없든 간에 안배를 해서 예산 

을 배부하는 것이 좀읊 것으로 생각하는 

데, 본 위원은 과문한 탓인지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노력해서 따오면 우리충북 에산 

이 더욱 중대돼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 

들도 많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히}를 못하는 분도 있고 해서 여기 많은 

본청의 직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자리 

에서 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 

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다목적교실의 배정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대단히 중요 

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탄없는 애기롤 우리 충북교육 

의 앞으로 예산편성에 좋은 자료로 쓸 수 

있는 에기틀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 

역에 관심있는 인사들께서 어떠한 방법으 

로 예산을 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분이 가서 부탁을 했던 안했던 그거 

률 떠나서 저희들이 선정읊 하고, 두 번 

째는 분명히 누가 부탁을 했던 안했던 에 

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 

로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를 받아서 

그 중에서 11분의 1을 특별교부금으로 쓰 

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에산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준다면은 교육부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감 

읊 느끼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탁 

을 하든 안하든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일 

단 교육감님이 신청을 하게 되고, 두 번 

째는 톡별히 부탁을 했다고 해서 오는 것 

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에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예.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서 고 

밥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애착을 가진 분들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든지 기관인사 분 

들이 참 교육인적지원부에 당부해서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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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필요하니 예산을 더 다목적교실을 위 

해서 또 독립유치원사를 위해서 무슨 신 

설학교개축을 위해서 에산을 더 주시오, 

특별교부금을 주시오 해서 그 분들이 영 

입 결국은 교육감님이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돌아온 특별교부금이 

궁극적으로는 충북에 배정될 수 있는 특 

별교부금 속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헤도 됩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률 하 

고 있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궁금했던 부 

분이 풀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잘못 곡해되어서 그 의로 가외토 추가해 

서 따다주는 것처럼 생색용으로 되어서 

안되겠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시 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민■독유치원사 설립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때 

자료요구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안 

용균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학 

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울론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 

다.

그 부분 자료를 또 요구하고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뿐민 

아니라' 이 다목적 교실이나 단독유치원뿐

만 아니라 기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 

니다. 좀 객관성 있는 기준과 타당성 검 

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 

지 우리교육청이 교육인적지원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의 총액하고 사용처 

에 대해서 급한 건 아닙니다미•는 자료률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4월 천 

안인가요, 천안에서 선수합숙소 화재사건 

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하고 재산을 잃었 

으며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년 4월 25일에 

서 의결된 학교합숙소, 기숙사 및 급식소 

운영관련 교육기관을 교육위원 전원이 방 

문 문제점을 점거한 바 있습니다.

대상기 관으로는 미 원공고, 보은자영 고, 

윽천고, 영동중, 청주중, 금천고, 충주 

고, 에성여고, 제천동중, 단양고, 음성고 

둥 12개교를 방문하고 종합의건읊 공문으 

로 교육감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건의사항으로 에성여고 노후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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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옥천고 기숙사시설을 조립식판넬 

둥 임시시설로 화재에 매우 취약함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첫째, 이런 공문이 교육위원회에서 교 

육감님께 보내드리는 공문의 결재선상은 

어디까지로 지금 의급되고 있습니까?

•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기관장님까지 반드시 선람율 하 

고 있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감까지 된다는 얘기 

죠. 에.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공문과 관련해서 

종합의건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시설부분 

쪽 이런데 반영된 내용은 지금 파악이 바 

로 될 수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고, 파 

악이 안됐다면 좀 공문을 검토하셔서 어 

떤 부분이 요번 추경에산에 반영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 

실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⑩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 과장 안용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는 

지역운영위원회 임원들하고 협의하신 결 

괴•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물 

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대로 결재 

는 교육감님께 다 결재를 받고 나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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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산부 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 

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가능한 것 

은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렇지 않고 내년 

도 본에산에 반영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 

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 

는 중입니다.

⑩ 송대헌 위원 

아. 정리를 하고 계시다.

⑩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에를 들어서 보은의 삼산초등학교 강당 

같은 경비에는 다행히 교육부에서 교부금 

이 교부가 됐기 때 문 에 ....,

⑩ 송대헌 위원 

어디요?

⑩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보은의 삼산초등학교입 니 다.

요번에 반영을 했고, 옥천고등학교의 

어떤 기숙사 같은 것은 사실은 금액도 많 

을 뿐 아니라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에산에 반영여부

그래서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 

다마는 대부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요번 

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본예산 

에 반영시키는 걸로 일단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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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헌 위원님 질의사항이 또 있으십니 

까?

⑩ 송대헌 위원

요거 계속하면 매듭지으니까.......

⑩ 위원장 성영용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⑩ 송대헌 위원

예, 저까지 매듭짓고서 정회를 하시더 

라도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 

씀하시니까 기대블 해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육위왼회에서 활 

동중에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토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고 또 지역의 간담의에 

대해서 결과를 보내드릴 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이 되어 있더라 

고요. 저희 의사국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었더라 

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시 

행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건을 주어야만 또 우리 

교육위원으로서는 해당기관에 또 연락을 

해 플 수 있거든요, 피 가타부타 워 어떤 

것은 검토한다,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부 

분을 해야 행정이 종결이 되는데, 벌써 4 

질 딜에 •됐던 부분이 지금끼•지 아무런 의 

건이 제시된 바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 

고, 아울러서 그와 같은 관련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2003년도 저|2회 추가경정에산

성 립이전 사용보고률 받았습니다,

안용균 과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 

분읊 ■왜 먼저 계약했느냐 하는 부분을 제 

가 논하는 게 아니고, 어제 현장검중을 

청주를 가봤을 적에 운호도 그렇고 삼산 

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고페이퍼 중 

에 계약이죠. 설계비가 다 계약완료 이렇 

게 나와 있거든요. 계약완료로 그 부분이 

위법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그 일정율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떤가 한달 전에도 있었고 추공을 해보 

니까 위원들이 장소나 위치나 규모에 부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마는, 그렇다면 그때는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와서 이렇게 성립 

전이었습니다라는 페이지 한장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 꼭 오늘 아침 

에 와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아니 

거든요. 이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署으로 미진한 부 

분이 있다면 바로 이어서 우리 사무행정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놀 제가 드린 것은 모두에 말 

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재원의 확보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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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만 배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합 

리적인 기준하고 또 타•당성 검토틀 충분 

히 거쳐서 정말로 모두의 국민이 낸 세금 

이 모든 학교의 학생수요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에산배분이 바 

로 여기계시는 집행청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에서 오늘 본 위원 

은 이번 추경에 검해서 몇 가지를 질문드 

렸습니 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송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질의와 응답은 20분 내로 가 

능한 한 들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답겠습니다.

지금부터 15간 정회롤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AJ 54 §

(U 시 09분 속개)

⑩  위원장 성영용

자리쁠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균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 수고들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

개괄적인 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 지금 

추경에서 초 •중 등 •고 등 학 교 에  대개 중 

액해 갖고서 학교비를 지 원 한  것은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외형적인 것읊 보고 느꼈습 

니다 .

그런데 거보면 한 5억 정도가 복지후생 

비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 그러면 충분 

해서 그런건지 선생님들이든지 또 는  교직 

원들, 일반직이나 또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복지루생에 관한 부분 

일멘데, 그 사기진작에 그렇게 되면 문제 

가 되지 않을까 원래 많이 편성해서 감액 
을 한 것인지 긴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인지 5억 유독 복지후생 쪽만 총팔표에 

본다면 세출에 5 억 정도 감액이 됐지 않 

습니까? 그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 

까?

•  기 획 관 리 과 장  안용균 

기획관리 과장 안용균입니다 .

복 지 후 생 비 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학자금 대부금액입니다 . 그래서 실제 저 

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학자금 대부인원이 

줄어 가지고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 그래 

서 그 남은 금 액을 지금 감액시킨 겁니 

다.

⑩ 간사 이 기 수

됐습니다 .



두 번째, 송대헌 위원님께서 직전에 말 

씀이 되어 있고 또 자료도 이렇게 요구해 

서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 금  에산성립이전 사 용 보 고 라 고  해서 

이걸 받았는데, 우리가 현장에 어제 다녀 

와 갖고 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거기에 우리가 승인도 안됐지만은 설계는 

시 일 읊  단축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보 면 은  또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 

다.

그 런데 풀론 지방재정법 36조 나  교육비 

특별회 계  예산총칙에 법규에 위반됐 다 고  

보 기 에 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7차 교 

육괴•정 연수리•든지 이렇게 목적지정 되어 

서 내 려 왔 다 고  하지만 우 리가 오늘 9월 

24일인데 시행일자가 9월 16일날 집행이 

됐 거 든 요 . 그것도 6,300만원 그러면 이걸 

우 리 가  에산이 됐다면 풀론 목적이 지정 

되어 있고 법규에 위반이 안됐다고는 하 

지 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걸 

에 상 을  했다면, 모든 교 육 제 정 은  다 우리 

국 민 들  세로부터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교 육 위 원 회 나  이런 

데 승 인 을  거치어서 사용하는 것이 종을 

텐데 그렇게 한 8일 전에 벌써 사전집행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

사실상 성립전 예산이 저희들이 에측을 

당초에 했었던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 편 성을 해 

서 사용하 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어떤 보 조 금 사 업 으 로  오는 

경우에 날짜가 지정되어서 사 업 날 짜 가  지 

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아까 송대현 위 원 님 께 서 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큰 대규모사업 같 

은 경우는 워낙 공사기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선 설계비 

같은 것만을 우선 주 고  그러는 데 , 앞으로 

성립전 에산 중에서 도  예 산 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 

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노 력 하 겠 고 요 . 지 

금 같은 경우는 특히 교 원 들 하 고  관련되 

어서 교원들이 방학중에 연수를 받는다든 

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옵 니 다 . 그래서 

그런 거는 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득 

이 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그 러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 체 에 산  

가지고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보 겠 습 니 다 ,

⑩ 간 사  이 기 수

9월 16일자 사용한 7차 교육과정에 관 

한 문제 같은 건 8일 전 아닙니까? 지금 

서부터 그렇죠 . 집행이 8 일 전인 얘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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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위 

원회 올라와서 아마 6,300인가 얼마 에산 

이 세웠었는데 그 에산 아주 고정되어 있 

어 갖고서 교육위원들로서는 가감을 못하 

거}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액수에 

대한 부 분은 어떻습니까?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 획관리국장 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이 중앙에서 사업이 결 

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에산심의과 

정에서 중액은 가능합니다 . 왜냐 하면 에 

산심의편은 위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가 

감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감액이 되면은 반 

납을 해야 되는거고 중액이 되면 우리 자 

체 예 산 을  쓰게 되기 때문에 가감에는 위 

원님들 고유편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 

겠고, 지 금  8일 전에 사 용한 내역들은 사 

실은 저희들이 에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상당히 기일이 소요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인쇄울이 나오 

려면 1주일 전에 교육위원회에 회부롤 해 

야 되고, 그 전에 한 20여일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결재과정이라든 

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산 

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인쇄에 들 

어갔거 나  이렇게 되어서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회기중이거나 아니면 의안을 배 

부중이 라  하더라도 부득이 그것을 다시 

편성해 넣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7차 교육과정사업 같은 것 

은 8일 전에 집행을 했지만은 에산이 편 

성이 거의 署•난 후에 지침이 내려오기 때 

문에 집행이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

⑩  간사 이기수

그러시다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면 9월 5일자나 9월 1일자 같은 것도 그 

것도 또 그렇게 해당되 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그러니까 9월 1일나 9월 5일에는 에산 

편성 전에 사업은 해야하기 때문에 에산 

은 예산대로 편성읊 하면서 집행은 사전 

에 한 겁니다 .

⑩ 기 획 관 리 과 장  안 용 균  

기획관리 과장 안용균입니다 .

7차 교육과정 연수하고 훙 보 경 비 는  7월 

18일날 교육부에서 교 부 가  되어가지고 가 

지고 있다고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9월에 

신청을 해서 9월 16일자로 사 용 결 정 을  했 

습니 다.

그런데 이건 사 전 사 용 결 정 을  했지만 이번 

추경에 물론 계상이 됐습니다 . 이번 추경 

은 요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위 원 님 들  

이 심의해 주시고 다음에 10월에 도의희 

에서 심 의를 받으려면 실지 이번 추경이 

확정되려면 10월 중 •  하순 가야만 확정이 

될 사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좀 

그 렇 습 니 다 마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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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간사 이기수 

9질 16일자 집행은 핍니까?

•  기 픽 관 리 과 장  안용균 

9월 16일자로 성립전 사응할 날짜입니 

다, 그게 .

⑩ 간 사  이기수

아직 그러면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 

까, 이건 .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결재가 난 날짜가 9월 16일로 사용검재 

를 16일날 한 겁니다 .

⑩ 간 사  이기수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성립전 사용보 고  

가 이게 안맞는 얘기죠 .

그러면 요번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또는 

내년예산이든지 언제 됐다면 우리한터} 승 

인 받고서 쓴 얘기지 어떻게 해서 예산성 

립전 사용이 되겠습니까?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지금 성립전 사용보고를 드린 것은 저 

희가 예산에 편성율 해서 사용읊 해야 되

는 데 ...........

⑩ 간 사  이기수

근데 에산성립전 사 용보고라는 얘 기는 

사실 교 육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시 일 은  

촉 박 하 고  하니까 법규에 맞게w  해 갖고 

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미리 우리 교육위 

원회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차후에 우리한 

테 보고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립니까 7월 

18일이라면 방금 에기에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에서 시일이 촉박했다고 해서 우리 

추경예산에 넣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하 고  

도 잘 안맞는 애기이고, 또한 가지 우리 

가 요번 추경에 넣었다면 그 예산은 핍니 

까? 성립 전에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 

까, 그게 . 어떻습니까?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지금 성립전 사용이라고 제 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 그러니 까  교육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도의회 의결읊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웅읊 하 

기 때문에 성립전 사 용 이 라 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7차 교육과정 경비 같은 경우 

에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 확정되려면 10 

월 중순이나 하순가야 확■정되는 겁니다 . 

그 전에 사용을 하기 _ 문에 성립전 사용 

을 하는 겁니다, 지금 . 어차피 이 예산은 

지금 요번 추경에 계상은 되어있 는  겁니 

다 ，이게 지금 .

⑩ 간 사  이 기 수  

이게 들어간 거죠.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

⑩ 간사 이 기수

들어가 있는데 집행은 아직 안한거 아

니에요 .

⑩ 기 획 관 리 과 장  안 용 균

_  241 —



[재156회-재2차 에 • 결 산 소 위 원 화 ]

집행은 9월 16일자로 사용결정을 냈으 

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⑩ 간사 이기수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아직 안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금년 7월 18일이라 

고 그런 그것은 이 사업을 하게 하기 위 

한 근 거가 무슨 문서로 이렇게 온 거보다 

그때 회 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 

업을 할거다 해서 그 후에 공문이 와서 

저 희 가  에산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소 요 에 산 을  요청을 해서 하는 건데, 그 

사업이 9월 25일 내일부터 27일까지 속리 

산유스호스텔 에서 이 루어 지 는데 요,

그 내 용 은  우리 도내에 계신 선생님들 

뿐 만  아 니 라  전국에 계시는 7차 교육과정 

금년도에 선택중심 교육괴•정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 

는 연수입니다 .

그 것 을  그 사업을 시 * 도별로 모두 균 

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충북에 위치가 

중 앙 이 고  그 _ 서 전국에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충북에 와서 연수를 받 

는 데 ， 저희가 일종에 연수틀 대행한다고 

그 럴 까 요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주관해서 

저 희 가  하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근데 실제 집행은 9월 25일인 내일부터

집행이 되게 됩니다 . 물론 그 중에 인쇄 

비 같은 것은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

⑩ 간사 이기수

그래서 이제 대개 교육위원회에서 진한 

이라는 에기가 사업의 성격을 와갖고서 

중액이나 감액할 수 있는 진한이 교육위 

원회에 있는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 는  사 

업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 

과대하게 편성됐다든지 또는 너무 적다든 

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위원 

들이 일단 걸러야 될 부 분 들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부 분은 되도록 이면 말입 

니다 . 교육위원회 한번읊 더한다든지 어 

떤 방법이든지 또 는  늦 춘 다 더 라 도  교육위 

원희 승인을 받고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사전 성립이전에 결국은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고 이 

런 절차를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본다면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에 산  지방재 

정법 제36조라든 지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산  

총칙 제8조리■든지 이런 법의 월 이용해 

갖고서 잘 이용해 야  되는 얘기인데 거기 

에서 할 수도 있는 노 력 을  한다면 할 수 

도 있을템데, 그 냥  그걸 빙자해 갖고 저 

희가 볼 때 그냥 빠 져 나 가 려 고  하는 이런 

감도 솔직히 느껴 집 니 다 .

그러니 까  앞으로 되도록 이면 우리 교 

육위원회 승인을 받으셔 갖고 좀 시일을 

늦추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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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서 부탁드렸습니다

극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성립전 예산은 지금 교육국장님도 말씀 

하셨고 기획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일이 정해졌거나 사업의 추진이 빨리 

시행을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서 성립전 에산을 집행하고, 또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다해서 그것이 교육위원 

님들한테 심의를 안받거나 그런 건 아닙 

니다.

다음번 예산편성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넣어서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 

문에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법으로 보장된 

범위내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 

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사 

업은 거의 이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주로 사용하거나 그렇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없는데, 보조금사업들이 

중앙이나 아니면 도쪽에서 에산이 오면은 

대게 그런 것들이 기일이 정해져서 어떠 

한 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학생들한테 직접 어떤 기자재를 

사 가지고 직접 학생들한테 교육에 투자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부독 

이 하게 쓰고 있지만, 앞으로 좀 이기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줄여가는 방

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5월인가 그때 시기는 정확치 않습니다 

아는 충북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에서 결식 아 

동을 위해 갖고 1 억 3 ,0 0 0 인가 2 ,0 0 0  정 

도가를 그쪽에서 우리 지원한 에산이 있 

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어느 항목에 편성됐으며 

처음에 추경에 그게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⑩ 학교보건 •급식담당 함정기 

학교보건 • 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그 당시에 공동모금회에서 기탁된 성금 

은 바로 집행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성금을 지역교육청으 

토 직접배부률 해 가지고 학교회계 편성 

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 에산이 추경이나 어느 쪽에 

는 일단 들어갔다가 집행한 걸 되어야 되 

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온 걸 그냥 내려 준다든지 하 

면 그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봤을 경 

우는 지원금으로 해 갖고서 수입을 잡아 

갖고서 지출해야지 되지 그 항목이 없어 

졌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불분명하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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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해 후원금이나 지원금이라도 일단 

도교육청 예산에 들어와서 추가경정예산 

으로 편성을 해 갖고서 그것이 다시 지출 

돼야지 수입과 지출이 맞지 어느 항목이 

없어 갖고 그냥 집행해 버린다면 그건 어 

떻게 안 되는 에기 아닙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

그 부 분은 지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 

희들이 좀더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다음번 

추경에 편성하는 문제를 종합적으토 검토 

해 보겠습니다 .

⑩ 이기수 위원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지 원 금 이 라 고  해 

갖고서 일단 에산 속에 들어와 갖고 에산 

을 정확히 편성하고 나서 정확한 지출을 

해야지 되지 들어온걸 갖다가 그냥 했다 

고 떡 떼어 주듯이 말입니다 . 이게 무슨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 사이에 빚주고 

빚놓는 이런 형식으로 소홀하게 지급해서 

안 됩니다 .

그 것 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3 ,000이 

라는 가까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애 

기인데 정확하게 수입을 잡아서 정확히 

지 출 할  수 있게공 과정을 말입니다 . 투명 

하게 해야 될 걸토 제가 생각되니까 그건 

한 번 검토하셔 갖고서 법에 맞고 절차에

맞게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교원장기회 유학이 있습 

니다. 초등에 1명이 있고 중등도 있습니 

다마는 1차년도에 3 ,924만 6,000원이 편 

성됐는데 그것이 자체 예산이 1 ,9■ 과  국 

고 1,900으로 해 갖고서 반반 해 갖고서 

파견교사로 보내는데, 중등은 1년차, 2년 

차 해 갖고서 1년차는 3 ,924만 6,000원이 

고 2년차는 4 ,8期만 2 ,0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차액이 약 1 ,114만 6,000 

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1년차와 2년차 

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에 있는 겁니까?

⑩ 위원장 성영용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 질문해 주 

시고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 

기 바람니다.

⑩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 리 겠습니 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쪽에 나와 있습니 

다마는 1년차, 2년차 되는 사람들에게 국 

고에서 중액 교부되는 액수가 차이가 있 

습니다. 그 차이에 따른 내용인데 1년차 

계신 분하고 가서 2년차 되시는 분들과의 

차이는 체제해서 수학하는 기간동안에 소 

요되는 계열이라고 그럴까요 그에 따른 

경비차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이게 한 분이 1 9 0 0 만원을 1년 

에 지 원 하 는  겁니까? 한 분이죠 .

⑩ 교육국장 김전원 

초등에 한 분, 중등에 두분입니다 .

⑩ 간사 이기수

아니 한 분이 일인당 3 ,924만 6,000원 

이건든 요 .

•  교육국장 김전원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년 차가 한 분, 2년차가 두분 아니 2년 

차도 한 분이거든요 .

⑩ 간사 이기수

아니 근데 한 분이 3 ,924만 6,000원이 

죠 .  그 렇 죠 .  그 게  맞 죠 ?

⑩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맞습니다 .

⑩ 간사 이기수

그런데 2년차는 4,900만원이라는 에기 

예요 . 그런데 지금 대학교수 국비급 파견 

교수들이 대게 1,000불을 주거든요 . 과거 

오래 됐 습 니 다 마 는  1 ,000불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많이 늘었을 겁니다마는 사실 환 

률 1 ,200으로 본다면 1 ,200만원 정도하고 

왕 복 항 공 료 를  포함해 갖고서 대개 파견하 

는데, 3,900, 4,900만원 일인당 이렇게 

렸을 경우에는 거기서 학우}코스를 하는 

건지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든요 .

⑩ 교육국장 김전원 

학 위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현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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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률 하고 있 는 데 ......

⑩ 간사 이기수

아니 그분 학비률 보조하는 겁니까? 그 

러면 아니 파견된 선생님이 가서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 학위코스를 이수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보냄 때.

⑩ 교육국장 김전원 

석사과 정 하 고  있는 겁니다 .

⑩ 간사 이기수

석사과정올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석사괴•정에 대한 등록금까지를 다 부담하 

는 에기에요.

⑩ 교육국장 김전원 

여I.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  간사 이기수

대개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이분 

은?

•  교육국장 김전원

미국에 가 있습니다. 2년차 되시는 분 

은 오클라호마대학에 가 있고요, 1년차 

되시는 분은 캠리포니아주립대학에 ......

⑩ 간사 이기수 

영어입니까, 그분들은?

⑩ 교육국장 김전원 

예. 전공이 영어입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만약 2년에 학위를 못했을 경우 

는 그이후의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환시킨다든지 또는 무4냐하면 공부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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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쳤을 때 그 이후에도 어떤 헤택을 준다 

든지 또는 워가 없습니까?

_  교 육 국 장  김전원 

일단은 계약된 기간동안 유학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 그 후에 요청을 했을 

때 심사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거나 그걸 

로 그 치 거 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⑩ 간사 이 기수

학위취득을 못했을 때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교 육 국 장  김전원

그 것 은  제 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⑩ 간 사  이기수

그것 좀 알아 보시고 대학에 파견했을 

때 교 수를 파견했을 때 1년 소요되는 금 

액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요.

•  교 육 국 장  김전원 

대학교수님과의 비교요?

⑩ 간 사  이기수 

에. 비교.

그 리 고  4,939만 2 ,000원이라는 돈 있지 

않습니까?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392만, 3 ,924만원 입 니 다.

⑩ 간 사  이 기 수

4,839만 2 ,000원이 2년차죠 . 그리고 1

년차는 3 ,924만 6,000원 인 데 ..........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2년차 되시는 분과' 1년차 되시는 분의

차이가 1년차 되시는 분은 금년 1월에 갔 

기 때문에 8개월 분에 해당되는 거구요 . 

2년차 되시는 분은 지난 2002년 3월에 가 

신 거라서 기간이 더 월씬 깁니다 .

⑩  간사 이 기 수

그래서 이 금액은 가서 충분하게 공부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아주 못박아 

서 그렇게 파건되는 분 은  이 금액 꼭 줘 

야할 사항인 건지 좀 가김■할 수 있는 사 

항인 거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교 육 국 장  김전원 

조사해서 말씀드라도록 하겠 습 니 다 .

► 참 조 : 서 면 답 변 서 (별 첨  2 》

(끝에 실음 )

⑩ 간사 이 기 수

그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 

는데 한 가지만 끝 으로 더 질의하 고  그치 

겠습니다 .

조도개선에 3억 1 ,000만원, 지붕방수에 

1억 800만원 때년 이렇게 되는데 조도개 

선은 해마다 보면 다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3억 1 ,000만원 또 이렇게 나오 

고 하는데 요번 예산에 또 편성이 될 걸 

토 봅니다 .

그런데 지 금  현재 조 도 는  320룩 스 를  기 

준조도로 보나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246 *-



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예.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

방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시설에 대한 기준조도는 300룩스입니다 .

⑩ 간 사  이기수

근데 어째 전에 보면 교육위 원 을  몇 년 

했는데 보면 다 됐다고 98% 이렇게 됐다 

가 또 그 다음에는 몇 억씩 이렇게 또 들 

어가고 하는 얘 기 인 데  이게 그때 답변이 

잘못된 건지 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계속 3 억 UKX)만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년 본에 산 에 도  얼마가 편성될지 봐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 그러면 현재 기준조 

도 미달이 몇 % 되는 겁니까? 300룩스 이 

하되는 %가?

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각급 학교 조 도 현 %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 교  448개교 

의 보 유 교 실 수  1만 6,561실 중 1만 5,921 

실이 완 료 됐 습 니 다 . 그것이 96.1 현입니다.

제 2희 추경에서 계상된 3 억 1 ,077만 

5,000원의 예산으로 5개 학교 31실 을 개 선 

하면 완료실수 1만 5,952실로 교실수 대 

비 9 6 .3%가 개선이 됩니다 .

개축대 상  교실 9개교 110실과 통폐합 

대상 4개교 35실, 기타 조도개선이 필요 

치 않은 기타' 교 실로 사용하는 것이 464 

실이 있습니다 .

그래서 609실을 제외하면 일반 수업을 

하는 교실은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

⑯ 간사 이 기수 

알았습니다 .

본예산에 얼마정도 조 도 개 선 으 로  에산 

이 편성될지 모르지만 그게 과장님 자꾸 

조도가 룩스가 올라가는 에기 아닙니까?

학생들 눈하고 관 계 되 는  얘기니까 조도 

문제는 금년에산에서 내년에 아주 100% 

완료할 수 있게끔 다른 건 모 르 지 만  편성 

부탁 드리겠습니 '다,

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예. 노 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상향이 되면 상향이 되 

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⑩ 간 사  이 기 수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⑩ 위 원 장  성 영용 

이기수 위원님 수고 하 셨 습 니 다 .

다음 진육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

매번 예 • 결산 심의를 할 적마다 핑장 

히 큰 부딤•을 느낍니다 . 그 것 은  이번에도 

한380여 억원이라는 큰 덩어리 를  이제 심 

의를 하는데 결국은 개략적인 심의에 그 

치고 말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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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으로는 정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 요번에 조례에도 올라왔지만은 교 

육행정시스템을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개 

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한시인원을 교육 

부에서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 

안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저희들한테 교 

육위원들한테 에산심의를 위해서 제공되 

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월원 더 풍부하게 

함으로 해서 저는 여러 가지 시스템부분 

들의 보완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근데 이렇게 한시인원을 추가배치하면 

마치 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부나 집행청의 

어떤 생각돌이 저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매우 낭비가 

아닌가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 

업체에서도 그것이 어떤 제대로 효을성읊 

갖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하 

고 나서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통폐합이 필요 

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랄까 이상 

한 것으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는 

데, 오히려 이것을 인원을 추가 배치함으 

로 해서 이것을 개선한다는 자체는 매우 

낭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유는 이제 1년 정도가 지났고 저도 에 • 

결산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겨우 파 

악한 그런 수준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만으로 봐서는 가장 

적재적소에 아까 김남훈 위원님도 그러시 

고 송대헌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가장 효 

율적으로 그 예산이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사업 부분에 요변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시설사업현황 부분 

에서도 이것이 과연 전체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초 •중 •고 등 학 교 의  현황이 어떠 

한 위에서 지금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이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은 잦을 수가 없는 것 

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위원 

별로 관심있는 분야들만을 또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궁금중이 해소될지 

는 몰라도 또 다시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 

해서 그 다음에 3차가 올라온다든지 다시 

본에산이 시작된다든지 할 때에 이 전체 

적인 어떤 지도가 없는 상태로 부분을 심 

의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를 저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청에서 가능하면 이번 시설 

사업분 그게 보니까 1차 추경이나 2차 추 

경이나 훅은 본예산에 시설사업의 중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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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번에는 어느 쪽에 편중해서 

예산이 되는데 이제까지의 충청북도의 도 

내 학교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각 학 

교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 

본적인 자료들을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저 

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자료가 있는 위 

에서 이것이 낭비냐 아니냐 혹은 현장읊 

가봤을 때 어느 학교를 가보고 이것이 제 

대로 집행이 되는지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략적으로 그냥 

배수문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얼마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허 있 

지를 않는 상태이고, 제가 거칠게 살피본 

급식시설부분에 학교에 있어서도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충북여 

고가 이번 또 2차 추가경정에산에서도 급 

식시설헌대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율라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에산에서 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현대화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이것을 

심의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통계연감을 어 

느 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충북퉁계연감 

해마다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

로 구체적인 학교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 

론된 통계는 거의 없고, 무슨 일급교•사들 

의 어떤 등급이 어떻게 나뒤어져 있는가 

이런 정도의 아주 추상적인 기초데이타 

밖에는 그 통계연감에 실려 있지 않습니 

다.

그래서 통계연감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 

련해서 주시던가 아니면 그것이 다 오픈 

되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면 저희 위원들 

에게라도 에산심의 전에 추경에산이든 아 

니면 본예산이든 간에 이런 현황을 전체 

적인 현왕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 

료暑 주십시오. 저는 그것들이 가능한지 

일단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_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우선 진육경 위원님께서 에산편성의 기 

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부분을 좀 충 

분히 제출을 안해서 상당히 에산심의하기 

가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지적읊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토 저희들이 에산 

을 편성할 때에는 우선 세입을 우선 대분 

류를 합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그 다 

음에 일반행정비, 시설비 이런 대분류를 
한 후에 각 부서에나 각 교육장님들이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오는 많은 

예산편성 요구자료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불요불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 

을 우리 교육감 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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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순위를 두어서 에산을 편성하기 때문 

에, 이 예산편성된 여러 가지 사업들 하 

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제 

공드리기가 너무 양이 방대할 뿐더러 무 

엇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지가 사실상 어 

렵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 

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시스템 림구성 부분은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총정원제 하에서 나더지 

부분을 전부다 교육감한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과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팀 

단위라든가 학교에 일반직을 두거나 교원 

을 두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교 

육감님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 방대한 시설이 

라든가, 인적조직이라든가, 업무가 제대 

로 균형있게 바란스가 맞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팀을 구성해 

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방교 

육자치단체에 현황이라든가 그 구조를 알 

지 못하면 도저히 중앙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 임시로 정원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중앙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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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서 전체 우리 충북교육청에 대 

한 교육시스템을 교육지왼시스템을 망라 

해서 분석을 한 후에, 과연 조직을 어떻 

게 하고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고 중앙과 

의 역할관계는 어떻게 하고 도와의 역할 

관계는 어떻게 하고 조금 더 거기서 발전 

되면 은 지금 지방분핀 문제 부분까•지 는 어 

떻게 부담을 하고 이런 것을 망라해서 연 

구률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 

부팀하고 그 교육부팀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행정을 맡아야 

될 그 팀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니 

까 전부 다 지역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물론 

넓게 보면 지역사업입니다마는 그 인원을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3명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와 같이 위원들이 중앙에서 어떻게 교육 

행정시스템을 구조를 변경할 것인가 하는 

팀들이 구성돼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것 

이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치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역교육청단위에서 

도단위는 어떻게 하고 특별시단위는 어떻 

게 하고 직할시는 어떻게 하고 또 뭐 어 

느 부분은 교육장한테 위임을 해줘라 어 

는 부분은 교장한테 위임울 해줘 라 뭐 이

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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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총 망라적인 계 구상이 될 걸로 봅니 

다.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는 바와 같이 우리도 행정이 좀더 발전되 

고 세분화된 그런 걸로 역할분담이 다시 

되지 않겠는가 교육지원팀을 지금 말씀드 

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계자 

료들이리■든가 이런 분석자료들은 저희들 

이 약 행정직만 해도 2 ,敗3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이 약 만 6,000명 정도 되 

기 때문에 워낙 방대한 지역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저희들이 원지를 알아서 제출해 

드리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는 위■왼님들이 요 

구률 하시면 그 밀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저는 이런 자료의 공유, 집행청과 또 

교육위원회의 자료의 공유가 파트너십 서 

로 관과 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행정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개선 부분 

들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저 

는 이제 그런 교육위원들로부터 일반 도 

민들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 

록 통계자료집을 핑장히 누가 파도 도움 

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집으로 꾸며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각 부분에서 교재 • 교구라든

(재156蓋卜제2 차 _  • 결산소위원空"

지 또 교단선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1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냥 항목으 

로 교재 • 교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교재 • 교구가 직접적 

으로 필요한지 또 능고가 있고 농공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팔 액수를 배분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필요한 것을 구입율 

할 _  낭비는 없는지, 저는 부족한 부분 

도 있을 수 있지만 낭비가 있는 부분들 

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단 이 추경뿐만 아니라 

총괄 적 으로 지 금 행 정 사무감사부분에 서 

제가 이런 세목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료 

를 좀 요청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 

다. 그래서 일단 자세한 부분들은 하나씩 

몇 가지만 지적을 하는 것으로 대신을 해 

야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단선진화라고 하는 이름은 컴퓨 

터를 배정하는 것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기기들도 덧붙여지는 건가 

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단선 진화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금 저회들 교지}가 주로 5년주기로 바위 

고 거기에 따라서 교구도 자꾸 바뭐춰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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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전 

커리#럼에 의해서 사용하던 자료를 그대 

로 쓰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과정이 나올 

경우에는 새로운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해 

야됩니다.

그 부분이 주토 학교장들이 커리쿨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부분은 안사고 필요한 부 

분만 사고 그러는 과정에서, 특히 컴퓨터 

같은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시대변화에 따 

라서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 

에 학생들이 집에서 쓰는 기종들은 상당 

히 현대화된 기종을 쓰는데 학교에서 쓰 

는 기종들은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교단 

선진화 에산이 나가면 우선적으로 컴퓨터 

분야나 이런 상당히 발전속도가 빠른 부 

분을 먼저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해서 반 

드시 컴퓨터만 사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걸 

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가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사항별 

설명서 나 아니 면은 주요사업설 명서 만을 

가지고는 교단선진화의 개념조차도 저는 

파악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기어I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 

국장님 말씀도 정확하지는 않네요. 컴퓨

터를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률 선진화라고 

보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는 또 따로 있 

죠. 커리쿨럼이나 여러 가지 선진화에 소 

프트웨어가 포함•됩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단선진화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하드도 포함되지만 소프트웨어 

까지가 모두 포함되어서 종례에 사용하던 

학습기자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 

내용에 따라서 교과의 성격에 따라서 기 

자재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 자료툴 쓰면 학습 

효과를 가져율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그런 

첨단기자재를 포함해서 이 교단선진화라 

고 그러는데， 이 교단선진화라는 명칭에 

따라서 종래에 쓰던 것이 빠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기자제를 좀 선진화해서 그 선진화 

한다는 그 내용은 종래의 기자재보다는 

학습효과률 더 율릴 수 있는 기자재 '그런 

것을 교단선진화 기재자라고 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국한되어 

있나봐요? 사립유치원 지원할 때의 교단 

선진화라 하면은?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그것은 교육국에서 공•사립학교의 형

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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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차원에서 과거에는 우리 유치원교육 

이 거의 사학에 의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밤이 공교육 쪽으로 유도 

가 되는 상%에서 공립유치원 부분에 대 

해서는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그 

랬는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사학에 대해서는 다소 지원을 충 

분히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컴퓨터라도 한 대씩 대춰야 되지 않겠느 

냐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컴퓨터 

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에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읊 이번 편성에 넣 

게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여L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도 관심 

이 많은데요. 워 교원단체의 홈페이지에 

보면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또 학교안에서의 교사들이 거기에 협조하 

는 태도가 자세가 수동적이라고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요구가 올라와 가 

지고 우리가 시범학교를 해보겠다가 아니 

라 그건 어떻게 지정합니까? 연구시범학 

교를 지금 여기도 추가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정합니까?

⑩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된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은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금년 

도 교육시책이나 또는 국가의 정책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구현하기 위 

해서는,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에 뭐워를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시범이나 그런 

실험을 통해서 연구학교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면 좋은 결 

과를 다른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정 

읊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제라고 그럴까 영역을 결정 

하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 

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영역 먼저 교육 

부 지정이 먼저 되고 도지정이 됩니다만 

저희교육청 단독의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지정이 되고 교육부하고 관련없이 

지정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영역이 결정되면은 이 영역에 따라서 

대상을 초 • 중 • 고등학교 어디로 할 것이 

냐 지역을 시 • 군 * 면소재지 별로 다르게 

합니다. 또 남학교，여학교 이런 걸 구분 

을 해서 이런 영역에 연구학교 또는 시범 

학교 실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니 일선학 

교에서는 이런 연구학교블 대상을 미리 

정해놨으니까요 면지역이라든지 정해 놨으 

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언제까 

지 내용을 뭐 해서 희망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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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하는 건 

가요? 아니면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내려가는 건가요?

⑩ 교육국장 김전원

공문을 내보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 

청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교 

장선생님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 

다. 없고 적어도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 

라도 학교내에서 중견교사 전체 교직원렵 

의를 통해서도 결정이 될테고，일딘■은 우 

리학교가 이번에 연구학교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영역이 이거 이거다 이 

중에 어떤 걸 해야될지 또 한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협조를 구해서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건지 이런 거블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올리고 모 

든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게 되면 어렵겠 

지만 그러나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 선생 

님들이 이 연구률 우리가 신청해서 지정 

된다면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는 초 • 중 • 고등학교의 

어떤 특정교과와 관련된 것이 지금 침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이 연구를 우리가 한번 신청해서 시범 

적으로 솔선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연구학교라고 하 

는 것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동시에 이

[제156회-제2 차 에 • 결 산 소 위 원 회 ]

루어지니까 선생님들의 업무량도 늘어나 

고 또 연구지정 더해야 되고 하니까 부담 

이 가서 더러는 모든 100%의 찬성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더러는 

한 두명씩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 

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여러개 

신청이 들어온 중에서 계획서를 심사해서 

이 학교가 적합하겠다 하면 선정위원회에 

서 선정을 해서 해당학교에 통보를 해서 

그후에 계획서를 정식계칙서를 또 받게 

됩니다.

⑩ 진육경 위원

저는 그런 괴"정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데 이제 불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생겨 

날 수 있지만, 이 과정속에서 민주적이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배제하 

고 만약에 연구담당자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라도 전 

원 합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러니까 모든 선생님이 다 합의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환경 부분 

인데 환경에 관련된 관심있는 선생님들 

그런 부서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원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효과적인 연구시범학 

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민주 

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실습기자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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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첨단학교 개편기 

자재구입 이런 내용들이 너무 둥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기본의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들이 있을 

멘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각의 산출근 

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설명서든지 아니면 사 

항별설명서 어느 곳에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기해 주시기暑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 

하신지요?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곧 저희들이 에산을 편성하는 서식이 

라든가 산출기초를 내는 방식이 교육부토 

부터 프로그래밍이 설정되어 가지고 16개 

시 • 도가 공통적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 

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에서도 어떤 통 

계를 잡읊 때에 기준을 맞4}서 잡기 때문 

에 관 •항 •목 이 라 든 가  이런 것은 변동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산출기초에 있어서 

지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 부 

분을 너무 세분하게 넣다보면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롤 들어 강당하나 지으려면 기자재가 

수천건 들어가는데 과연 그거를 다 기재

할 수도 없어서 어느 학교 강당 워 얼마 

기준 나오는 걸로 해서 적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단선진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일 

단 기준을 학교교장선생님한테 넘기면은 

교장선생님이 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모든 

학교마다 공통적인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각 주임 

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의건을 물어서 그 

선생님들이 교과를 가리키는데 필요한 기 

자재를 사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는 너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사실 어느 부분 같으면 경우 

는 저희들이 산출기조# 좀더 자세히 풀 

었더라면 이해하시는 부분이 쉽지 않았을 

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률 가 

급적이면 에산심의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룩 이렇게 개선해보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 학교희계부분들도 지금 물론 학교자 

율성에 맡기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거 

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비리라든 

지 부정부패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육 

계에 또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못하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의적인 부 

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재156회-제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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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떤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하고, 거기에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과 

기본 부분 이런 식으로라도 뭐랄까 지침 

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고는 이것을 교육위원조차도 파 

악하기 가 어 렵고 학교운영위 원회에서도 

심의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면 종은데 여 

전히 그런 것들이 둥뚱그려져서 이렇게 

에산이나 결산이 보고 되는 것을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라도 

교육위원들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시설에서의 2003년도 

본에산에 충북여고가 급식시설비가 계상 

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현대화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⑩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 과장 안용균입니다.

충북여고의 급식시설은 사실은 지금 말 

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가 4억원을 배정했 

었는데 지금까■지 위치롤 못정해 가지고서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교지가 

좁기 때문에 핑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 

하다 위치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가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요구가 됐습 

니다.

⑩ 진옥경 위원 

무슨 공사비?

[재156蓋卜재있칵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⑩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토목공사비, 할 수 없이 저희가 요번에 

토목공사비롤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이름을 현대화시설비라고 이렇 

게 붙이셨는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학 

교에도 현대화시설비라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는 토목공사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야기가 길어지기는 합니다 

마는 교육부에서 지난 4월달에도 학교급 

식운영개선방안을 각 시 • 도교육청에다가 

시달을 한 것으토 알고 있고, 여기에서 

위탁급식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빈 

발하는 바람에 김경천, 김정숙, 이규택, 

이미경, 이재정，최영희 의원이 국회의원 

이 교육부에다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전 

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촉구한 바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안읊 

마련해 가지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 

교에 대해서 행 •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 

는 것으로 지금 이런 지침이 내려 왔는 

데, 지금 제가 요번에 9월 15일로 연기된 

직영전환 희망학교조사 교육부에서 내려 

온 조사결과를 보니까 여기 충북여고도 

요번에 나와 있는 2개학교 대성고등학교 

이 2학교가 그대로 위탁급식 2007년도까 

지인가 계속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



는 그런 학교입니다 .

그런데 다른 학교에 모든 기타학교에 

우선해서 이 학교들을 배정해 주어야 되 

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 

이 궁금합니다 .

⑩ 학 교 보건 • 급식담당 함정기 

학급보건 • 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

지금 말씀하신 충북 여 고 는  학교 자체내 

에 조리실이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번 

에 추가예산을 반영한 거구요 .

지금 현재까지 외부에서 운 반 급 식 을  하 

고 있습니다 . 운반급식이 들 나 면 은  시설 

이 름나면은 내년도부터 바로 직영급식을 

실시할 대상학교입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그런가요? 내년 2004년도가 그러면 직 

영전환 희망년도인가요?

⑩ 학교보건 • 급식담당 ■정 기  

네.

⑩ 진육경 위원

그 리 고  대성고등학교은 어떻습니까?

⑩ 학교보건 •급식담당  함정기

대성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종전에 구내 

식당을 활용해서 실시하 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조리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식당은 노후된 강당 

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시설비 

롤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

•  진옥경 위원

근데 이 학교는 2007년도에 직영전환 

희망년도가 2007년도입니다.

그럴 _  보면은 이것이 교육부지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게 물론 

아이들이 최대수요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 

런 부분들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은 그러 

면 이런 국회의원이나 교육부의 어떤 지 

침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왜 이런 요구들 

이 나오고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 

런 것들율 이해한다면 대성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핑장히 큰 규모입니다. 요번에 추 

경에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액수도 크고 

이런 것들을 그저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 

대로 그냥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 

이 저는 있습니다.

⑩ 학교보건 •급식담당 함정기 

요구보다도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가보 

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따! 

문에 시설지원을 안해렸기 때문에 저희들 

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때문에 다 지원 

을 해 주는 거구요.

요번에 조사된 거는 시설이 署•나면 또 

저희들이라든가 교육부방침에 따라 가지 

고 또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직영 

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틀 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⑯ 진옥경 위원

이런 액수가 지금 거의 5억에 가까운

(재 156회 -제 2 차 매 • 결산소위원호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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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라 제가 이런 지원이 마땅한지. 그 

리고 고맙습니다.

합숙소가 있습니다. 합숙소가 아니고 

지금은 운동선수휴게실이 라는 이름으로 

지금 2차 추경부터 이름이 바위었습니다.

1차 추경에는 지금 운동부립'숙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가 같은 것입니까? 아 

니면 이름만 바문 것인지 용도가 다른 것 

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에를 들어서 지금 시설사업현황에 페이 

지에 진천부분에 상산초 운동선수휴게실 

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 수봉초에도 

운동선 수휴게실 이 있습니 다.

이렇게 지금 시설 2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난 1차 추경에 많은 학교들이 

운동부합수소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다른 것 

입니것》? 아니면 기능도 다른 것입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된묵입니다,

합숙소에 초등학교는 합숙을 못하게 되 

어있기 때문에 합숙소를 폐쇄를 하고 그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휴게 

실로 운동선수들이 합숙을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휴게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합숙을 

못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네.

⑩  진옥경 위원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중 • 고등학교•는 가능하다고 동계 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 

교 같은 경우들이 지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_  그 기능이 자는 것 

은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 

습니다.

예. 고망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좀 됐는데요. 한 두가지 

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발명공작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페 

이지 69페이지 이 거 든요. 주요사업 설 명자 

료에 69페이지에 보면 발명공작실이 있는 

데요. 2002년도에도 음성 남■신초에서 국 

고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2003년도에도 또다시 음성 남신초에 

5,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학실업교육과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 

이거든요. 발명공작실이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겹치게 되는 이유요.

⑩ 고규강 위원

음성 남신교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얘기 

하시면 되잖아. 어떻게 답변읊 빨리빨리 

못하셔. 남신, 남신 빨리빨리 답변을 못 

해.

⑩ 진옥경 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요번 2차 추경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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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학교에 2 억 5 .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한 학교에 5,000만원이 기본으로 지금 배 

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이 

학교만 이제 1억이 배정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  교 육 국 장  김전원

교 육 국 장  김전원입니다 .

오들 과학실업과장님께서 전국기능경거 

대회에 선 수 인 솔 차  가셨는데 추후에 정리 

해서 답 변 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 참 조 : 서 면 답 변 서 (별 첨  2 》

(끝에 실 음 》

⑩ 진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그 리 고  도서확충비 청주시에서 오 는  거 

요 ， 113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 113폐 

이지에 보 면 은  시 • 군구 자 치 교 육 경 비 보  

조에서 도서확충비 책정이 되어 있지 않 

습니까? 기 획 관리과입니다 . .113페이지입 

니다, 113페이지 .

그 러 니 까  도서확충비가 청주시의 세수 

의 변동이 없나요? 여전히 똑같은 액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정이 되었거든 

요. 그랬는데 그것이 뭐칼까 다른 것들도 

조 금 씩 은  뭐랄까 오르기도 하는데 청주시 

자체의 세 수가 변동이 없는지 비율로 하

지는 않는지 액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묶 

여 있을 예정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말 

씀해주세요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 획관리 국장 이 장길 입 니 다.

이것이 사실상 재원이 청주시로부터 청 

주시내에 소재한 초 ♦ 중 •고 등 학 교 에  도 

서 확 충 을  위해서 청주시 예산으로 시장님 

께서 청주시교육장님한테 주 는  예산입니 

다.

그래서 요것이 어떤 저희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그 금 액읊 올 려 달 라  이렇 

게 노력도 하지만은 시에산 으 로  주다보니 

까 시에서 에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 것을 주기 때문에,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왜 이렇 

게 책정이 됐 느 냐 라 고  하기에 상당히 저 

희들 수 용 자 입 장 에 서 는  어렵고, 다만 저 

희들이 하나 안타까운 것은 다른 시 • 도 

에도 이렇게 이런 제 도가 확산됐으면 하 

는 그 러한 아쉬움은 있어서 지역교육장회 

의 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 

는 바와 같이 시재정도 어렵겠 지 만 은  가 

급적이면 도서확충비 보조해주시려면 조 

금 더 단가쁠 높여 달라고 한번 요구률 

드 리 겠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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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교육경비 보조롤 워 예산의 

몇 %， 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받으시 

는 것이 뭐랄까 번번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고양인 

가 이쪽에서는 조례로 재정도 하고 합니 

다.

그래서 다른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만은 청주같이 여건이 종을 때 이런 것들 

을 요구가 있었노라고 말씀드려 주시고 

좀 확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립

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좀 있기는 한데 

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고 지난번에 창 

신 초 등 학 교  갔을 때에 다목적교실 위치가 

전체학교가 북향이고 유치원만 유난히 양 

지 바 른  곳에 지금 있 는 데 ， 그 위치에 그 

대로 있을 때에 위치변경 부분에서 설계 

가 이미 됐다고 하는데 다시 추가설계비 

가 들어가지 않는지 혹시 위치이나 이런

부분에 대 해 서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우선 학교위치부분이 상당히 사실 중요 

합니다 . 특히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다음 

에 본관을 개축한다든가 다른 건들을 다 

시 중축할 때에 동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 

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 는 데 > 지금 모든

학교들이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학교 

를 한꺼번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짓지 못 

하고 부분적으로 짓다보니까 상당히 건물 

들이 난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 

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이 거기에 또 있 

고 학교학생수는 상당히 많은데다 운동장 

도 그렇게 협소한 편이고 그래서 강당의 

위치를 학교장님이 아마 선정을 하신 모 

양인데, 그 부분은 설계비가 사실상 이번 

이 에비설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지 

는 않습니다 .

그래서 그건 설계하 시 는  분하고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다시 

해서 학교운영위원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 

에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원이나 본 교 사를 나중에 증 • 개축할 

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위치하되 가급 

적이면 운동장이 많이 침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위치변경 노력을 한번 해보겠 

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

•  위 원 장  성 영 용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 

항 조회대와 관련한 답변을 시설과장님께 

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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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회대 관 

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 설 사업비는 사업장이 교실이면 교 실 ， 

창고면 창고, 화장실이면 화장실 단위별 

로 예산단가블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 

다.

조회 대 개 축  예산단가는 규모는 45m2 기 

준 으로 해서 2 ,210만원을 일팔해서 편성 

을 했습니다 . 학교규모 및 실정을 감안해 

서 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학교규모를 

감안을 해서 차등을 두는 방안을 세 분화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 하 겠 습 니 다 .

그 다음에 조 회대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위에서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하부에 체 

육 창 고 라 든 가  방송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훨■용하고 있습니다 .

조회대 지붕 설 치 는  한 곳 도  있고 안한 

곳 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행사나 지역주민 

행사 각종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2003년도의 조회대개축관련 예산은 15 

개 학교 3억 53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 습  

니다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⑩ 김 남 운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지 붕 을  갖다가 지붕의 필요성을 강조했 

는데 지붕이 필요해서 앞으로도 계속 조

회대에 지붕을 의울 계획이세요?

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

지붕관련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 어느 학교는 필요하다는 데도 

있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면 그런 

학교에 가급적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 

니다 .

⑩  김 남 운  위원

제가 아까 사석에서 여워봤는데 가금초 

둥 학 교 나  아니면 단양 대가 초 등 학 교 는  학 

생수가 60명미만입니다 . 단양 대가는 48 

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2 ,210만원이 배 

정됐는데 여기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신다 

고 하셨죠 . 교육청에 집행한 결과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어떤 규모로 하셨는지? 

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받지 않고 있습니다 .

⑩ 김 남 운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있다면 그거는 어 

디서 사용합니까?

•  시 설 과 장  안세열

지역교육청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 고  있습니다 .

⑩ 김 남룬 위원

그 학교에서 다시 투입을 안하고?

•  시 설 과 장  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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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교에 필요한 경우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건 지역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

⑩ 김 남 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지 금  시간이 많이 가서 미진한 사항은 

다음에 행정감사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 

습 니다 . 이상입니다 .

⑩ 위 원 장  성영용

조금 힘드시더라도 위원님 다 署내도록 

하죠? 편참겠습니까?

( “ 좋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

본 위원 질문은 이번 추경예산은 전반 

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교실 

이라든 가  개축사업 둥 학교비에 중점 투 

자된 것 은  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 

다.

특히 공 •사 립 간  균등 발 전 을  위하여 운 

호 중 학 교  둥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신 관계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 

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에산 분야에서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나와있습니다 .

세 입 에 산 서 중  건물매각수입과목에서 충 

주교육청 예성초, 이안초 도로편입 보상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혼동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도로편입 건울보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제의 드립니다 .

둘다 앞이나 뒤나 전부 다 도로편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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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상 건물보상금 

이거든요 . 가능한 얘기입니까?

⑩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 

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⑯ 위 원 장  성 영 용

다음은 초등교 육 과  소관으로 해서 주요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

주 요 사 업 설 명자료상으로 볼 때 초등전 

문직 교장자격연수에 한해서만 이게 지급 

이 되는지, 이렇게 된다면 타 교장자격 

연수자와의 형평성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종전에는 본인 부담을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항인지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왼입니다 .

전문직이외의 일선학교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들에 관련된 연수여비는 해당교육 

청으로 배분해서 해당 학 교 로  하게 됩니 

다.

그리고 전문직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전 

문직관련해서만 본청에서 에산을 배분하 

고 있습니다 .

⑩ 위 원 장  성 영 용  

예. 알겠습니다 .

다음 주요사업설 명 자 료  23쪽입니다 .

2003년도에 설립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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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교 3학급 지원비가 2 ,400만원을 학년 

도가 거의 다 지난 이제 지원하 는  이유가 

원지 알고 싶습니다 .

이게 3월부터 지급 되 어 야 만  당초 예산 

에 지원되어서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시기 적 으 로  많이 너무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말씀드리 겠습니 다.

교 육 국 장  김전원입니다 .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청주능업고등학교밖에 없습 

니다 .

그런데 다른 지역 충주, 제 천 , 영동지 

역 그이외의 지 역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 역 에 도  특수학급의 입급대상자가 입학 

후에 입학전이 아니라 입학후에 발생이 

되어서 심사를 한 결과 고등학교에 신설 

되는 특수학금이 생 겼습니다,

그것이 지 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학 

년말이 나  이렇게 미리 결정이 됐으면 1차 

주 경 에 라 도  넣어서 바로 반영을 했을벤데 

심 사 과 정 을  거치고 지 정 하 는  과정이 늦어 

지는 바람에 2학기부터 하는 바람에 늦어 

졌습니다 .

⑩ 위 원 장  성 영용

이런 경우는 각 부처간에 협조가 있어 

가지고 그 전년도에 에 산 투 입 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 시 기 를  바리■겠습

니다 .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⑩ 위 원 장  성 영 용

다음 주 요 사 업 설 명 자 료  38쪽입니다 . 영 

제교육원 운영 이 라 고  되어 있는데 교육원 

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이상을 에기 

하는 것 같은데 명칭관계를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시지역 청주, 충주, 제천은 지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을해 .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 

시 고 ， 또 과학하 고  수 학 분 야 에 만  집중적 

으로 지원된 이유는 흑시 이것이 교육부 

지정지원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왜 그 런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준비가 안됐으면 있다가 대답읊 해 

주시고요 .

ᅳ 참 조 : 서 면 답 변 서 (별 첨  2)

(끝 예  실 음 》

중등 교 육 과  소관으 로  주요사업 설 명 자료 

52쪽 고 규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 

생흡연 예방교육은 그 중요성으로 파서 

예산이 진짜 고규강 위원 말씀대로 더 투 

자 되 어 야  되는데 보 건 복 지 부  지원금중 

786만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평 

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국장님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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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지원되 

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잘 할 

수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정 보화 소관에 주요사업 설 명 자료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습용 컴퓨터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9 

억 여원을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약 30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 

해서는 대답이 상당히 길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 

업설명자료 88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환경에 중식지원사업비를 

추진하면서 대상학생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앞으로 

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외계층 

이 조금이나마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면 우리 공•사립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자 

료에 의하면 사립학교 학생에게는 지원금 

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원지 한번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 •급식담당 함정기 

학교보건 . 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안되어 있지만은 

국립학교 또 사립학교까지 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 

습니다.

⑩  위 원 장  성 영 용  

설명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많아요?

⑩ 학 교 보 건  •급 식 담 당  함정기 

중감내 용민' 저 희 들이 표시 해놨습니 다.

⑩  위 원 장  성 영 용  

중감된 내용만 알겠습니다 .

다음 주 요사업설명자료 98쪽입니다 .

학교급식감시단 구 성 현 % 은  어떻게 되! 

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감시단이 급식 

위생의 안전성 확보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자격요건이 라 든 가  운영방법이 어떤지 

요거는 지금 간단하면 여기서 대답해 주 

시고 아니면 서면으토 해 주시기 바람니 

다.

또한 3만원 수당까지 제공하면서 운영 

할 정도의 기대가 되는지 기대에 대한 효 

율성 관계률 분석해 주셔서 해 주시면 고 

답겠습니다 . 지 금  대답이 가능할까요?

⑩ 학 교 보 건  •급 식 담 당  함정기 

학교보건 • 급식담 당  함정기입니다 .

학교급식감시단 운영은 상반기에 전국 

적으로 한 40건에 대해서 3 ,500여명의 식 

중독환 자 가  발생했습니다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 • 도 

별 지 역 교육청별로 학교급식감시단을 조 

성읊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학부모라 

든가 학운위원님 그 다음 시민단체의 참 

여를 통해 가지고 학교급식에 대한 감시 

활동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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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증독 에방사고률 사전에 방지할 수 있 

도록 이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성은 하반기에 이렇게 훨■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거기 

에 따른 운영수당을 반영하게 되었습니 

다.

⑩ 위원장 성영용

말씀은 상당히 잘 해 주셨는데 감시방 

안에 대한 세부적 운영방안이라든가 이 

감시할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는가?

⑩ 학교보건 • 급식담당 함정기 

자격요건은 관련기관과 관련공무원과 

또 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학교운영위원님 

또 학교급식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시민단체 그런 분 

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내용은 학교 

급식의 납품되는 식품의 검수라든가 위탁 

업체에 대한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 제대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체 

크하게 되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글쎄 이 안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3만원 

까지 수당제공하면서 이 운영에 대한 저1 

가 일선에 있어 봐서 이 내용을 조금 알 

고 있는데요. 그 기대치가 조금 미심적습 

니다. 좀더 연구해서 시행관계 한 번 검

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⑩ 위원장 성영용 

말씀하십시오.

⑩ 고규강 위원

식중독에방감•시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첨단기기가 다 나와 가지고 첨단기기를 

설치하면 모든 음식을 기계에서 다 검수 

가 되고 안전한가 안한가률 진단이 되는 

데 그런 첨단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될걸 

감시단 이거 워하러 합니까? 첨단장비를 

학교별로 급식소에 설치하면 그게 다 돼

있는테 지금.........

⑩ 학교보건 •급식담당 함정기 

일일이 체크하기는 핑장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학교급식 현장에 납품되는 식 

품의 질이라든가 조리종사원들이 위생적 

으로 급식훨■동을 전기하고 있나 그게 주 

요활동이 되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각 학교에 어느 정도 HACCP의 보급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급식감시단의 운 

영관계를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라고 제 

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방안이 시책이 잘못됐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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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뤄볼 때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음성교육청에 관한 사 

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6쪽입니다.

요거는 하나의 부탁말씀입니다.

음성관계는 1회 추경예산에도 이 사업 

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번 아마 2 

억 8,827만원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8세 

대 공동사택 관계인데 이번 추경에도 4세 

대 1억 6,000만원을 더 지원하게 되겠습 

니다.

그래서 공동사택사업이 확정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핀장할 거라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같이 음성만 해도 청 

주핀에 있는 분들이 다니기가 •편참습니 

다. 그러나 제천이나 영동이나 그 어중간 

한데 단양이나 단양은 공동사택이 몇 개 

들어서서 그렇습니다마는 관리국장님께 

특별히 제천이나 영동 이쪽으로 오지쪽으 

로 제천은 도시가 오지가 아니라 교사들 

이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오지입니다. 이 

런데 교원 공동숙소롤 배정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여워보고 싶습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교직원 공동숙소라든가 일반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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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존 발전방안에 따 

라서 교육부에서 게획을 저희들한테 접수 

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오는 것하 

고 저희들이 자체에산으로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교왼들 분포토 보면 

주로 통학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북부 

지역 일부하고 남부지역 그 다음 음성지 

역은 사실상 우리지역 선생님、들보다는 경 

기 쪽에서 내려오시는 선생님들이 그쪽으 

로 많이 배당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거기 

도 청주에서 거리가 짧지만 숙소 구하기 

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관사를 많 

이 짓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통근이 상당히 어려운 그 

런 위치에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헤서 

관사롤 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토 마치겠습니 

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합니다.

그럼 바토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 

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 시 36분 정회》 

(12 Af 5 6 ^ -  속78》

•  위원장 성영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롤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렵의 

결과 금일 추경에산안에 학교규모에 관계 

없이 조회대 시설비 단가를 일률적으토 

편성한 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학교규모 

를 감안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⑩ 간사 이기수

지금 조회대 문제만 넣으시지 마시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편성 안한 거 있 

지 않습니까? 그거 지적됐는데 다음에 편 

성할 수 있게공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에 대한 편고는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 

까?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예산에 안올라 

왔으니까 시정 요구를 해 갖고 넣어야 되 

겠죠.

⑩ 위원장 성영용

더불어 사회복지기금이 공동모금된 것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 0 0 3 년도 충청 북도교 

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 정예 

산안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 • 세출 각각 1 

조 1 ,0 9 6 억 6 3 2 만 2 ,0 0 0 원으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렵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에쓰신 집행 

청 관계관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에산 • 결산소위원회 훨■동을 

모두 마침과 아울러 저12차 에산 • 결산소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U 2 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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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다음기회에 

예산안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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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이기수,

위 원 고규강, 김남운, 송대헌,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9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정무,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 묵, 총무과장 김진성,

기픽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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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公、 "T * 一j

-  서면답변서(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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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56회 충 청 북 도교육위원희(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3.9.22.
(월)

본회의 
종료 후

[ 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현장방문

C 03.9.23)

*03.9.24.

(수)

10:00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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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서 서

1. 20이년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송대헌 위원》

2. 교원장기 해외연수 파견에 따른 연수여비 산출근거(이기수 위원》

3. 발명공작실 설치비 지원현황(진옥경 위원)

4. 2003년도 영재교육 실시 현황(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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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이 년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단위: 천원)

ITT： 사업명 교부액 비고
정책사업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 ,9 7 2 , 0 0 0

제 7 차교육과정 연수. 홍보 5 2 ,8 4 0

자율시범학교지원 2 0 ,0 0 0

중학교 급식시설 1 ,6 7 8 , 0 0 0

성교육담당교사연수 6 ,8 8 9

제 7 차교육과정 교수. 학습자료개 발 8 0 ,0 0 0

일본교과서왜곡시정과국사교육 1 3 ,1 4 0

학교안전공제회기금확충 1 1 1 ,0 0 0

제7 차교육과정 홍보 1 0 ,0 0 0

시. 도교육청 자구노력 지원 5 ,5 9 4 ,0 0 0

공립유치원시설환경개선사업 3 3 0 ,0 0 0

특수학급,사립 특수교교육환경개선 5 8 0 ,0 0 0

통합운영학교 환경개선 1 ,6 0 0 ,0 0 0

공공근로인력 교육환경정비 1 1 2 ,0 0 0

지 식 정 보 화사회 의 학교모 형 연 구 1 8 2 ,9 6 6

소계 1 3 ,3 4 2 ,8 3 5

재정보전 지 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3 , 6 3 4 ,8 3 2

지방교육채상환지원 5 ,7 0 2 ,3 0 1

소계 9 ,3 3 7 , 1 3 3

재해대책 폭설피해 시설복구비 1 1 ,2 5 7

재해피해 복구비지원 8 ,2 2 2

소계 1 9 ,4 7 9

현안사업 기숙사신축(충북공고) 1 ,7 1 0 ,0 0 0
기숙사, 특별교실 신축(양업고》 5 8 9 ,0 0 0

기숙사신축 (충원고》 5 3 2 ,0 0 0
다목적교실 (대소초》 8 0 0 ,0 0 0

다목적교실 (서원중》 8 8 9 ,0 0 0
교사개축 (충북여고》 2 , 0 0 0 ,0 0 0
다목적 교실 (의림 여 중》 8 8 9 ,0 0 0

학교도서관(옥천고) 5 0 2 ,0 0 0

다목적교실《중앙초) 7 0 0 ,0 0 0

다목적교실 (청 남초》 8 0 0 ,0 0 0
다목적교실 (마| 포초》 7 0 0 ,0 0 0
다목적교실 (청주동중》 8 8 9 ,0 0 0
다목적교실 (미원중》 9 7 4 ,0 0 0
다목적교실 (감곡중》 6 7 1 ,0 0 0

도서관증축 (증평도서관) 4 4 4 ,0 0 0

다목적 교실 (한일 중) 6 7 1 ,0 0 0
다목적교실 (서원초》 8 0 0 ,0 0 0

특별교실 증축(삼성중) 2 9 6 ,0 0 0

소계 1 4 ,8 5 6 ,0 0 0

합 계 3 7 ,5 5 5 ,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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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2년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다위: 처 워 )V 유 1 요 t. . .  ᄂ . .  I
구분 사업명 교부액 비고

정책사업 교원장기해외연수 1 7 ,8 6 0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100,000

시.도교육감 국외연수 4 1 ,7 0 0

월드컵행사 1 1 4 ,0 1 5

특수교육환경개선 5 4 5 ,0 0 0

지방공무원국외연수 2 2 ,5 3 1

제 7 차교육과정홍보 4 4 ,9 0 0
학교폭력근절교원특별연수 2 1 ,0 7 2

단설유치원설립 1 ,0 5 3 ,0 0 0

교육정보화기반구축 8 2 ,5 0 0

교원안전망구축 1 1 1 ,0 0 0

청소년영상제 제작비지원 1,000

실업계고 기자재확충및 대체 1 ,2 3 3 ,9 6 8

시 각장애 학생 점 자정 보 단말71 4 4 5 ,5 0 0

농어촌교직원사택 9 2 2 ,0 0 0

학교도서관활성화 3 2 ,1 0 0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 6 1 ,9 2 0

청각장애학생장애보완도구 3 9 ,6 5 2

지역인적자원개발시범운영 2 0 0 ,0 0 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7 ,9 5 0

미래의 직업세계2 0 0 3  발간 4 ,0 8 0

전국책축제행사• ᅩ 1 0 ,0 0 0

자율학교운영비 8 0 ,0 0 0

소계 5 ,2 9 1 ,7 4 8

재정보전 기채이자 6 ,5 0 0 ,3 0 1

기채 보전분 8 ,6 6 4 ,6 1 2

기채인센티브 5 ,2 9 8 ,0 0 0

기채이자정산분 9 8 7 ,9 1 1

기채이자및추가보전 5 6 6 ,9 9 9

저소득층학비지원 2 ,8 0 9 ,7 8 8

소계 2 4 ,8 2 7 ,6 1 1

재해대책 구제역피해농가학비지원 2 ,3 8 6

집중호우재해복구지원 1 5 4 ,2 7 9

농업 재해 피 해 7 ᅡ구 자녀 학 a I 지 원 1 ,8 1 0

호우피해가구자녀학자금지원 3 ,2 8 2

태 풍11루A ” 재 해 복구비 지 원 6 9 9 ,4 2 3

태풍“루사"피해가구자녀학자금지원 3 1 ,6 0 1

소계 8 9 2 ,7 8 1

현안사업 기숙사신축《단양고) 4 0 0 ,0 0 0

다목적 교실 신 축 및 특별교실 증축(형 석 중. 고) 1 ,2 0 0 ,0 0 0

다목적교실 신 축및 특별 교실 증축(삼원 초) 1,000,000 I

-  Z /〇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비고

다목적교실신축 (광혜원중 •고 》 8 6 4 ,0 0 0

노후교사 개축(대성여중》 1 ,1 0 0 ,0 0 0

다목적교실 신축(용담초) 7 0 0 ,0 0 0

단위학교현안사업 (교동초) 1 0 ,0 0 0

단위학교현안사업 (보은중》 1 0 ,0 0 0

단위 학교현 안사업 (꽃동네 학교》 1 0 ,0 0 0

도서실확충 (교동초) 3 3 1 ,0 0 0

도서관신축(생 극초) 6 0 0 ,0 0 0

도서관신축 (세명고) 8 7 0 ,0 0 0

다목적교실신축(옥천상고) 8 6 4 ,0 0 0

다목적교실신축(이월초》 5 9 1 ,0 0 0

도서관신축(청운중》 6 0 0 ,0 0 0

도서관신축(충주여고》 8 7 0 ,0 0 0

교육문화회 관건 립 (충청 북도교육청》 2 ,0 0 0 ,0 0 0

다목적교실신축 (부강초》 7 0 0 ,0 0 0

소계 1 2 ,7 2 0 ,0 0 0

합 계 4 3 ,7 3 2 ,1 4 0

-  276 -



1-3. 2003.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단우I :천원》

1  fcj
S IT 사업명 교부액 비 고

정책사업 학생흡연예방교재 2 ,8 9 5

영어교사심화연수 9 5 ,7 5 2

쪽수학교치료교재 3 2 5 ,0 0 0

학교도서관활성화 1 ,2 9 4 ,6 8 6
초. 중등과학교육활성화 1 ,0 1 7 ,0 0 0

녹색 흐|•교조성 1 0 0 ,0 0 0
교수 •학습센터 운영 2 4 2 ,8 8 0

교원장기해외유학 6 4 ,1 9 6

0 3 교육과정연수홍보 6 3 ,5 0 0

실고기자재확충및교체 6 5 9 ,6 4 9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 ,1 0 0 ,0 0 0

금빛평생교육봉사단지원 3 0 ,0 0 0

단설유치원설립 1 , 4 1 2 , 0 0 0

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추진 9 1 2 ,0 0 0
영재교육원운영여건개선 7 1 ,2 3 4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 ,1 4 4 ,0 0 0

(소계》 9,534,792

재정 보전 기채이자 5 ,0 2 1 , 0 0 0

기채보전분 1 0 ,7 6 5 ,0 0 0

지방교육채상환원금 1 9 4 ,0 6 9

(소계》 15,980,069

현안사업 교육문회회관건립 (충청북도교육청 ) 2 , 0 0 0 ,0 0 0
다목적교실 (영동농공고》 7 5 5 ,0 0 0

학교도서관9 음성여 중) 6 0 0 ,0 0 0

체육관(이월 초》 3 0 0 ,0 0 0

직업보도실 (청암학교) 7 4 0 ,0 0 0

학교도서관(화산초》 7 8 0 ,0 0 0

단위학교현안사업 (미원 초) 2 0 ,0 0 0

단위학교현안사업 (미원중) 1 0 ,0 0 0

교실개축(운호중》 3 ,8 6 6 ,0 0 0

다목적 교실 (삼산초) 8 9 0 ,0 0 0
다목적교실 (충주성모학교) 3 7 0 ,0 0 0

다목적교실 (창신초) 1 ,1 0 0 ,0 0 0
다목적교실 (대제중) 9 8 0 ,0 0 0

다목적교실 (영신중》 8 6 0 ,0 0 0

다목적교실 (매곡초》 7 7 0 ,0 0 0

특별교실증축및시설보수 (제천 농고) 1 ,2 4 9 ,0 0 0

다목적교실 (성남초》 1 ,0 1 0 ,0 0 0

{소계) 16,300,000

합 계 41,8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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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장기 해외 연수 파견에 따른 연수여비 산출 근거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비 고

1. 교원장기해외유학 - 1년차는 연수기간이 2003.07.23 ~~2005.07.22.까 사항별

연수경비 중 1년 지로 2003년 예산은 6개월분이며, 2년차는 연 설명서

차와 2년차의 금 수기간이 2002.0220-2004.0219. 까지로 2003 p52

액이 차이가 나는 년 예산은 12개월분이 반영된 것임.

이유 및 산출 근거 - 경비 산출근거는 별첨 교사분 참조

2. 교원장기해외유학 - 석사학위 취득을 사유로 기간연장은 不可 하

연수 기간 내에 며, 현재 해외연수 파견이 종료된 사례가 없
석사학위 미취득 고 2004년도에 1차 파견자 종료 예정임.

시의 조치 - 교원 등의 연수에관한규정 제17조(소요경비의 

반납조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 국내의 사례로 교원대(학위과정) 파견시 학위 

를 미취득하였다 하여 경비를 반납 받은 경우 

는 없으며,
- 해외연수파견 교사에 대하여는 정기연수상황 

보고로 학기종료 후 즉시 연수진행상황보고서 

(때학기별 제출》, 국외연수상황 및 학자금 내 
역보고, 연수진도 보고서, 이수과목내역서, 성 

적표 사본, 수강신청내역 등을 우편으로 받아 
연수 이수과정을 관리하고 있음

3. 교원장기 해외 유학 - 교사의 연수경비 : 덧붙임 참조
연수시 교사와 대 - 대학교수의 경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파
학교수의 보조경 견을 하는 경우는 없고, 안식년(연구년)차 교
비에 차이가 나는 수들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 대학에서 지원되

이유 ? 는 경비도 없으며, 대학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1년에 5,000천원 정도 

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 단, 안식년(연구년)차 교수의 경우 타 기관으 

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고 연구용역비를 지원 
받아 해외에서 연수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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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1. 교사와 대학교수의 해외연수 보조경비 비교

〇 교 사  (단위 : 천원 )

구 분
2년차(2002년 기 파견자) 1년차(2003년 신규 파견자)

산 줄 기  초 금 액 산 출 기 초 公  fl〇 一!

학자금
7,500$ x 2회= 15,000$
환산 : 15,000$XI；■ 원

19,500
7,500$ xl 회= 7,500$

환산 •• 7,500$ x 1,300원
9,750

체제 비
1,742$ x 12월= 20,904$

환산 : 20,904$ x 1,30(3 원
27그76

1,742$ x 6월= 10,452$

환산 : 10,幻2$X 1,300원
13,588

의료보험료
110$ x 121=  1,320$

환산 ; 1,320$XI, ■ 원
1,716

110$ x 6 1 =  660$

환산 ; 660$XI,300원
858

준비금

/이 전 비
0

준비금 500$

환산 : 500$ x 1,300원
650

항공료 0 1,期0,000원 x 4명 x 2회 14,400

추가분 
(2 회 주경 분)

7M ,000원 744 382,■ 원 382

49,136 39,628

^  관 련 자 료  : 2003.예 산 편 성 참 고 자 료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산 출 근 거  : 공무원 위 탁 교 육 훈 련  규칙 (행 정 자 치 부 령 》

O 교 수  (단위 : 천원 )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여 비 왕복 항공료 : 6,000,000원 6,000

참고자료 비
참고문헌 구입비 : 400,000원 
자료 복사비 : 100,000원

500

회 의 비 관련학자들과 회의비 : 400,000원 400

재료비
컴퓨터구입비 : 3,000,000원 

소모품구입비 : 100,000원
3,1〇〇

계 10,000

- 상기 예산 현황은 안 식 년 (연 구 년 ) 교수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고 연구 용 역 비 로  지원 받아 해 외 연 수 를  할 경우 지원된 경 비 임 • 

(한 국 교 원 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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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공작실 설치비 지원현황

(단위: 천원)

석  우  任? 설치 교
재 원 구 분

계 비 고
국 고 자 체

1997 집；己;石정 T '方" 1 0 0 ,0 0 0 1 0 0 ,0 0 0 전액지원

1 期7 삼원 초 1 0 0 ,0 0 0 1 0 0 ,0 0 0 전액지원

1999 삼산초 5 0 ,0 0 0 5 0 ,0 0 0

2000 5 0 ,0 0 0 5 0 ,0 0 0 대 응투자분

20 00 남천초 5 0 ,0 0 0 5 0 ,0 0 0

2001 5 0 ,0 0 0 5 0 ,0 0 0 대 응투자분

2001 괴산북중 5 0 ,0 0 0 5 0 ,0 0 0

2002 5 0 ,0 0 0 5 0 ,0 0 0 [위 1응'투;다분•

2002

남신조
5 0 ,0 0 0 5 0 ,0 0 0 ^113회 추경

2003 5 0 ,0 0 0 5 0 ,0 0 0 당초예산

2003

각리초 5 0 ,0 0 0 5 0 ,0 0 0

죽향초 5 0 ,0 0 0 5 0 ,0 0 0

영 동초 5 0 ,0 0 0 5 0 ,0 0 0

삼수초 5 0 ,0 0 0 5 0 ,0 0 0

단양중 5 0 ,0 0 0 5 0 ,0 0 0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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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3년도 영재교육 실시 현황

재 학 급 • 영재교육원

—I U
구 문 1C 설 치 기 관 명 학급수

인 원

^ 수 학 발 명 계
~ 비 고

영재학급

1 남성초등학교 2 20 20 40

2 앙초등학교 2 20 20 40

3 의림초등학교 2 19 18 37

4 청주중학교 2 20 20 40

5 충주중앙중학교 2 20 20 * 40

6 제천중학교 2 20 20 - 40

소 계 12 119 118 237

구 분 순 설치기 관명 학급수
언 원

비 고
과 학 수 학 발 명 계

영재교육원

1 청주교육청 1 20 20

2 숭주교육청 1 20 20

3 제천 교육청 1 20 20

4 청원교육청 4 28 27 55

5 보은교육청 5 33 39 14 86

6 옥천교육청 4 40 40 80

7 영동교육청 4 40 40 80

8 진천교육청 4 40 40 80

9 괴산교육청 5 40 40 20 100

10 음성 교육청 5 36 30 16 期

11 단양교육청 4 32 40 72

12 교육과학연구원 2 15 20 35

13 과학고등학교 2 20 20 40

소 42 324 336 110 770

합 계 54 443 454 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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